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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질소수지와 인수지는 각각 212 kg/ha, 46 kg/ha로, 2017년 기준 OECD 국가
가운데 각각 1위, 2위(인수지 1위: 일본)를 차지하고 있는 양분 과부하 상태를 보임
- 이는 화학비료의 과도한 투입(268 kg/ha, 2019년)과 가축분뇨의 농경지 적용에 의한 결과임
- 현재 정부에서는 주요 작물을 대상으로 적정 시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나, 오히려 화학비료의 사용량이 증가 추세로 나타남 (2014년:
258 kg/ha → 2019년: 268 kg/ha)

- 가축분뇨의 발생량 또한 축산업 규모의 성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며(2014년:
175,700t/일 → 2019년: 195,300t/일), 그 대다수(86.8%, 2019년)는 퇴‧액비화되어 토양에 투입됨

○ 적절한 양분투입은 과잉양분으로 인한 농촌 생태계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할 뿐 아니라,
토양 건강성의 지표 중 하나인 토양 유기물 함량(토양 탄소 저장량) 및 비옥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현재 정부는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1~2025)에서 농업환경 관리 강화를 위해
적정 시비체계 구축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토양양분 정보의 종합 관리체계 구축 등
양분관리 관련 세부 과제를 수립함

○ 본 연구에서는 농업토양의 관점에서 작물의 적절한 생육환경을 조성하면서도 농촌 대기, 수계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하고, 토양 탄소 저장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양분관리 제도 도입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업토양에 투입되는 양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국내외 제도 및
시스템 현황 분석을 통한 제도 도입 세부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함

2. 국내 양분관리 관련 정책 및 시스템 현황

○ 1997년 제정된 환경농업육성법(현 친환경농어업법)을 기반으로 농림축산식품부를 주축으로 하여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2001년부터 수립하였음. 이를 통해 정부는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유기농업자재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환경친화적 영농활동 및 농촌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음. 2019년 설립된 농어업‧농어촌 특별
위원회에서도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등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가축분뇨를 화학비료의 대체재로 활용하고자 함

○ 다른 한편으로, 가축분뇨나 화학비료 등의 농업 기원 비점오염원 관리를 통한 수질오염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환경부 주축으로 물환경관리 기본계획과 강우유출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에서 지역단위 양분관리 및 농촌 비점오염 관리를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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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 부처 정책 시행년도 대상 환경 매체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2001

토양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2015

유기농업자재 지원 2013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999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2019 토양‧수계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2015
대기

농축산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2019

농어업·농어촌특위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 2019 토양

환경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2006

수계강우유출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2004

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 2019

악취방지종합시책 2009
대기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2019

< 국내 양분관리 관련 정책 현황 >

○ 양분관리 관련 시스템의 경우, 현재 서비스 중인 토양‧농림‧축산 정보 관련 시스템뿐 아니라,
향후 잠재적으로 활용 가능성을 보이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음

대상 시스템‧조사명 링크

농경지별 토양 특성
(일부 필지 한정)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soil.rda.go.kr

농경지별 토양 특성 농업환경변동조사
농작물 재배현황,
가축 사육현황

(등록 농업사업체 한정)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uni.agrix.go.kr

농작물 생산량
(일부 작물 한정)

농작물생산조사

kosis.go.kr
농작물 면적

(일부 작물 한정)
농림어업조사

무기‧유기질비료 투입량,
종자‧종묘 투입량
(일부 작물 한정)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가축 두수 축산물이력제 aunit.mtrace.go.kr
가축분뇨 발생량

(1,000 kg/일 처리 이상)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allbaro.or.kr

가축분뇨 발생량,
액비 처리‧운송‧살포량

(돈분 한정)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lsns.or.kr

가축분뇨 발생량,
퇴‧액비 처리량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 wems.nier.go.kr

가축분뇨배출시설관리 현황, 
농지정보 등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새올 시군구별 구비

종합 가축분뇨 실태조사

< 국내 양분관리 관련 시스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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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양분관리 관련 정책 및 시스템 현황

○ (일본) 현재 지력증진법(1984년 제정)을 따라 중앙정부(농림수산성) 차원에서 지력 증진

기본지침을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 지력 증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흙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여 토양의 시비기술 마이스터 등 전문가 육성,

생산 현장의 흙 만들기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이외에도 2011년부터 기존 환경

지불금 제도에서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효과를 보이는 영농활동에 집중한

환경보전형 농업직불제를 독립시켜 운영하고 있음

- 토양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전국의 토양분류 및 농경지 토양도를 제공하고, 토양 유기물

관리, 요소비료 질소 용출량 산정 등 토양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

○ (유럽) 유럽연합 차원에서 주도하는 공동농업정책과 질산염 지침을 기반으로 각 회원국이

사정에 맞게 환경규제 및 농업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덴마크의 경우, 강력한 정책 추진을

통해 양분수지를 낮추는 한편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킴. 한편,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기존

규제 및 정책에 더하여 농업환경 보전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 시행 예정. 프랑스에

서는전 지구의 토양탄소 저장량을 매년 0.4% 증가시켜 인간 활동에 의한 연간 온실가스 배출

량을 상쇄하자는 4 per 1000 이니셔티브를 채택하였음

- 지속가능한 농가 양분관리 시스템(FaST)를 구축하여 농장의 GIS 데이터, 시비 추천량,

공동농업정책 관련 정보, 기초적인 기상·기후 데이터를 제공

○ (미국) 현재 농무부 자연자원보호국의 주관하에 양분관리 농업활동 규정(Code 590)의 제정 등

농경지 양분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농가들에 양분관리를 강제하지 않고, 그들이 자발적

으로 참여하게끔 함. 한편, 지역 차원에서는 양분거래제도와 같이 시장경제적 장치를 도입

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양분관리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 질산염 유출‧환경평가 패키지(NLEAP)를 통해 영농활동에 따른 질산염의 유출, 잔존, 탈

질량 및 아산화질소와 암모니아의 휘발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4. 국내‧외 양분수지 산정방법론 현황

○ 양분수지는 양분의 투입 및 산출의 경계 범위 설정에 따라서 크게 토지수지와 토양수지로 구분

○ (토지수지) 일정 경계 외부로부터 유입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양분물질을 전체적으로 고려

하여 경계 내에서의 양분 투입(화학비료, 가축분뇨 등)과 산출(작물·부산물 생산량)의 차이(양

분 잉여량=양분수지)를 산정하는 방식임. 이를 통해 산정된 양분 잉여량은 토양 잔존량, 대

기 배출량, 수계 유출량을 구분 없이 모두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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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경계 내에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공존하는 경우,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가

그대로 투입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퇴·액비화 과정에서의 양분 절감량이 양분수지를

낮추는 쪽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퇴·액비화를 통한 농가의 양분 절감 노력을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현재 OECD와 유럽연합에서 사용되고 있는 양분수지 산정방법론의 기초임

- 경계 범위의 특성 때문에 개별 농가 단위보다는 지역단위에서 양분관리에 전반적 계획

수립 시 유용한 수지임

○ (토양수지) 농경지 경계 내에서의 양분 투입(화학비료, 퇴·액비 등)과 산출(작물·부산물 생산량,

토양 내 양분 변화량)의 차이를 산정하는 양분수지로, 토지수지와는 달리 토양의 양분 변화

량을 양분 산출량으로 간주하며, 이를 통해 산출된 수지값은 대기 배출량, 수계 유출량을

포함하고 있음.

- 개별 농가단위에서 실제 투입된 화학비료 및 퇴·액비의 양에 대한 활동도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산정되며 토양검정 자료를 요구하므로 토지수지를 통한 양분관리와 비교하였을 때,

산정과정은 어려우나, 농가 맞춤형 양분관리를 수행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가축분뇨를 순환자원으로 활용하고, 토양관리를 통한 토양 양분 변화량을 양분

감축으로 연계할 수 있음

산정방식 투입 산출 잔고(잉여량)

토지수지
일정 경계 내

양분 투입-산출 차이

화학비료
가축분뇨 발생량

기타(작물잔사, 파종, 
유기질비료 등)

작물·부산물 생산량

토양잔존량, 

대기배출량, 

수계유출량

토양수지
농경지 경계 내

양분 투입-산출 차이

화학비료
퇴·액비 투입량

기타(작물잔사, 파종, 
유기질비료 등)

작물·부산물 생산량

토양 內 양분변화량

대기배출량, 

수계유출량

< 양분수지 방법론 비교 >

○ 해외의 경우, 일본은 농지토양 표면의 양분수지를 모델을, EU는 OECD 방법론을 활용하여

회원국별 양분수지를 산정함

- (일본) 양분수지 모델은 퇴비‧화학비료 등 양분의 직접 투입량과 산출량 이외에도 강우‧

관개, 생물학적 질소 고정‧탈질 등을 고려하였으며, 수계 유출량, 토양 내 형태 변화량

(유기화‧무기화)과 양분 잉여량을 산정하게끔 설계됨

- (EU) OECD 방법론을 활용하여 회원국별 양분수지를 산정하며, 국가별 양분수지는 산정·

공표하지만, 공식적 차원에서의 세부 지역단위 양분수지는 산정하지 않음

- (영국) 정부 차원에서 개별 농가의 농장 단위 토지수지(질소, 인, 칼륨 대상) 산정을 독려하고

있으며, 양분수지 산정은 작물 양분관리 계획, 가축 사육계획과 병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 v -

5. 양분관리제도 도입 및 양분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1) 양분관리제도 도입 및 양분수지 산정의 방향

○ 환경부에서는 가축분뇨, 비료 및 이들이 양분으로써 투입된 토양을 비점오염원으로 인식하며,

양분관리의 주요 목적은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통한 수질오염 개선 등에 있음

- 그러나, 농식품부는 가축분뇨를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양 부처 간 인식에 차이가 있음

○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가축분뇨의 활용도를 높이고, 동시에 화학비료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양분관리를 하기 위해 농식품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토양이 유기물 저장을 통해 ‘탄소저장’의 기능을 하는 점을 고려, 토양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정책 추진으로 농축산계의 참여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토양양분관리를 위해서는 경종농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양분수지 산정의 방법
론으로 토지수지를 적용할 경우, 경계 내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양이 그대로 양분 투입량으로
계산되어, 자원순환을 위한 농가의 퇴·액비 시용 노력이 양분수지 감축으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경종농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양분수지 산정 방법론으로써 토양수지
를 적용하여, 개별 경종농가의 양분 절감 노력이 양분수지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다만, 지역 단위에서는 토지수지를 적용하여 지역 단위의 정책 및 목표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같은 양분수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는 개별 농가단위에서 토양수지를 기준
으로 하고, 환경부는 지역단위에서 토지수지를 기준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제
안함

○ 농가별 정확한 토양 양분수지 산정을 위해서는 양분수지 산정방법론에 포함되는 투입·산출 항

목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이를 활용한 양분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

- 현재 투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학비료 및 퇴‧액비의 농가별 실제 투입량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이는 현행 공익직접지불금 제도에 있어 농가의 의무준수사항인

영농일지 작성과 연계하면 수집이 용이해질 것이라 기대됨

○ 정확한 토양 양분수지의 산정 이후, 중앙정부는 양분관리지침(가칭)을 수립하여 지역·농가단위

양분관리 및 토양 개선 기준과 목표를 설정해야 함

- 목표 설정 시, 토양 양분수지뿐 아니라, 주변 수계의 질산염 농도 및 대기중 암모니아 농도

등의 전반적 양분순환과 농촌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별 경종농가는 토양수지를 줄이는 데 집중하되, 지역은 농가의 활동을 지원‧지도하는

한편, 토양수지에서 산정하지 않는 토지수지 산정 사항(가축분뇨 처리 시 휘발량, 지역

외부로부터의 가축분뇨 수출입 등)을 정책(경축순환 추진,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강화,

가축분뇨 처리 집단화 등) 시행을 통한 감축을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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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양분관리 정책 추진에 있어서 환경부와 농식품부 양 부처의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환경부는 지역단위의 양분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지역별 양분관리계획 수립, 양분관리로 인한

대기·수계 오염 영향 등을 분석해야 할 것임. 농식품부는 농가 단위의 관리를 위한 목표

설정을 지원하고, 양분 절감을 위한 영농활동 제시 등의 역할이 필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도

가축분뇨의 올바른 처리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원해야

할 것임. 지역 내 경종-축산농가의 연계를 돕고, 농축산업계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임

(2) 양분관리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축

○ 양분관리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양분관리 사업의 이행을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는 농가의 양분 투입·산출 현황 등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농가의 양분절감 노력에 대

해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 국내 양분관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향후 양분수지 산정 및 양분관리제도에

필수적인 양분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양분 투입량 산정 방법 활동자료 출처

화학비료 화학비료 투입량×양분계수
영농일지 또는

현장 실사
퇴‧액비 퇴‧액비 투입량×양분계수

기타 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투입량×양분계수

생물학적 질소고정
질소고정작물 재배면적

×고정계수 AgriX 또는

현장 실사대기 질소 침적 농경지 면적×질소침적계수
파종·식재용 재료 파종작물 재배면적×양분계수

양분 산출량 산정 방법 활동자료 출처

작물 생산 작물 생산량×양분계수
AgriX 또는

현장 실사작물 부산물 생산
작물 생산량×부산물 비율×양분

계수

토양 잔존

토양검정 또는 산정된 

수지값에서 대기 휘발‧
수계 유출량 차감

토양검정 또는

농업환경변동조사

양분 잉여량 산정 방법 활동자료 출처

대기중 휘발 비료 및 유기물 적용량×휘발계수
영농일지 또는

현장 실사
수계 유출 비료 및 유기물 적용량×유출계수

<토양수지 기반 양분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필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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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개별 농가의 토양수지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농가에서의 실제 양분 투입량을 파악하기

어려워 현재 산정이 어려움. 따라서, 이를 위해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한 양분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해당 시스템에는 영농일지 작성 등 개별 농가의 양분 투입·산출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양분관리시스템에는 농가의 토양 양분수지 조회, 영농활동 변화에 따른 양분수지 예상 변화

량 조회 (시뮬레이터), ICT 기반 전문가와의 소통 서비스 등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

(3) 양분관리지침 및 활동 수행

○ (양분관리 기준 및 목표 설정) 경종농가에서는 토양수지 산정을 통해 개별 등급을 매기고(예시:

우수등급, 관심등급, 특별관리등급 등) 등급별 관리 기준 및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농가의

관리범위 밖에서 일어나는 양분의 흐름은 지역‧중앙정부의 소관으로 두어 관리하게 해야 함

- 개별 등급을 매길 때,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부터 시행하거나, 주변 수계의 질산염 농도

및 대기 중 암모니아 농도 등을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양분관리가 필요한 지역 내 농가

부터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한편, 지역에서는 주변 수계의 질산염 농도 및 대기 중 암모니아 농도와 같은 주위 환경

매체에 과잉 양분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른 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양분관리지침 수립 및 세부 원칙) 양분관리지침(가칭)을 작성할 때 양분관리를 위한 활동이

농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분의 종류, 투입량, 투입 시기·위치를 고려해야 함

- 작물의 양분 요구량을 충족시키는 선에서의 양분 투입은 허용하되,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이를 화학비료 대신 퇴비 또는 여타 유기질비료를 권장해야 함

- 토양으로부터의 양분물질 유출 최소화, 생물다양성 및 토양 구조 등 토양 생태계의 건강성을

고려해야 함

- 또한, 선정한 영농활동이 기존 영농활동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져

농민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함

- 이를 통해 선정된 영농활동을 양분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친환경 직불제 또는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것도 적절할 것이라 봄

○ (양분관리 정책 및 영농활동-경종부문)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정기적 토양검정

실시, 양분관리계획 작성 의무화, 정확한 양분물질의 투입량을 산정하기 위해 화학비료, 퇴·

액비 대상 성분분석·표시 의무화, 작물‧토양‧기후별 시비기준을 개발·보급하여 농가별 환경에

적합한 양분 투입량 안내, 친환경 영농활동에 따른 직불금 지급, 지역 내 경축순환 활성화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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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바이오차의 농경지 적용을 통한 토양 양분 보유능력 강화 및 토양 탄소 저장량

향상, 경작지 주변부 흡비작물 식재 및 양분투입 자제를 통한 주변 환경으로의 양분 유출

차단 등의 영농활동이 가능

○ (양분관리 정책 및 영농활동-축산부문) 퇴·액비화 시설 보강 및 암모니아 제거설비 설치

지원을 통한 주변 수계·대기 환경으로의 양분물질 유출 제지, 원활한 양분 수급 및 지역 외

양분 유입으로 인한 토지수지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지역 내 경축순환 활성화 지원 등의

정책 고려 가능

6. 양분관리제도 관련 법제화 검토

○ 비점오염원을 줄이는 역할과 농경지의 환경용량 범위 내로 양분을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양분관리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분관리제도를 법제화할 경우 반영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법률은 3가지로 볼 수 있음. 친환경농어업법은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양분관리에 무합하지만, 친환경농업을 중심으로 법이 전개되고 있음.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분뇨 처리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의

법령으로, 축산 유래 양분의 관리에 치중되어 있음. 그리고 비료관리법은 비료의 제조 및

유통에 관련한 규제로 토양 양분 투입량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기존 법률에 양분

관리제도를 규정하기에는 체계가 맞지 않으며, 법률명도 기존의 법률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양분관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면이 존재함

○ 따라서 기존 법률의 체계에서는 양분관리제를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법률명의 개정이 필요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의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규율하는 편이 양분관리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양분관리제도를 포함하여 농업 토양의 관리를 위한 규정을 법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농업

토양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을 제정하는 것을 제안함

- 구체적으로는 양분관리의 기초가 되는 가축, 가축분뇨 등, 농경지 등, 양분에 대한 정의

등 핵심적인 정의규정을 도입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경지 소유자 및 경작자에 대한

양분관리 의무 부과, 양분수지의 산정, 양분관리지역의 지정, 양분관리계획의 수립 등 양

분관리제 도입을 위한 세부 규정 체계 마련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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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질소수지와 인수지는 각각 212 kg/ha, 46 kg/ha로, 2017년 기준 OECD 국가 가

운데 각각 1위, 2위(인수지 1위: 일본)를 차지하고 있는 양분 과부하 상태를 보임 (그림 1)

- 이는 화학비료의 과도한 투입(268 kg/ha, 2019년)과 가축분뇨의 농경지 적용에 의한 결과임

- 현재 정부에서는 주요 작물을 대상으로 적정 시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비료사용처방

서 발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나, 오히려 화학비료의 사용량이 증가 추세로 나타남

(2014년: 258 kg/ha → 2019년: 268 kg/ha)

- 가축분뇨의 발생량 또한 축산업 규모의 성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며(2014년:

175,700t/일 → 2019년: 195,300t/일), 그 대다수(86.8%, 2019년)는 퇴‧액비화되어 토양에 투

입됨

그림 1. 주요국 양분수지 현황 (2017, OECD)

○ 과잉 양분의 농경지 유입은 농업 생태계의 구성요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농경지에 살포된 양분물질 내 질소는 암모니아화, 질산화 등의 생물‧화학적 반응을 통해

대기 중으로 암모니아, 아산화질소의 형태로 배출되는데, 암모니아는 2차 미세먼지의 생

성원으로서, 아산화질소는 온실가스로서 작용하여 대기질 악화 및 기후변화에 기여

- 농경지에 투입된 과잉 양분은 강수, 관개 등에 의하여 주변 하천이나 지하수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결과로 수계 내 질소(TN)와 인(TP)의 농도가 증가하여 수질 악화를

야기할 뿐 아니라, 호소와 같이 유속이 느린 경우에는 부영양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

- 일반적으로 화학비료 등 토지에 투입되는 양분은 순수 질소, 인, 칼륨이 아닌, 화합물 형

태인데, 과잉 양분이 투입되는 경우, 식물이 활용하고 남은 이온에 의해 토양이 산성화되

어 식생 성장에 악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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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양분투입은 과잉 양분으로 인한 농촌 생태계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할 뿐 아니라,

토양 건강성의 지표 중 하나인 토양 유기물 함량(토양 탄소 저장량) 및 비옥도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침

- 현재 정부는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1~2025)에서 농업환경 관리 강화를

위해 적정 시비체계 구축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토양양분 정보의 종합 관리체계

구축 등 양분관리 관련 세부 과제를 수립함

- 토양 중 탄소와 질소의 비율(C/N비)은 토양 생태계에서의 물질순환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통해 유입된 양분과 토양 유기물은 상호작용을 함 (그림 2)

‣ 퇴비·화학비료·작물잔사 등 투입되는 물질의 종류 및 양분 함량에 따라 토양 내 유기

물 함량, 즉 탄소 저장량이 변동함

‣ 국내외에서 시행된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유기물과 화학비료를 혼용하여 시비한 경우,

토양 탄소 저장량이 화학비료 단독 사용했을 때보다 많음을 확인할 수 있음 (김건엽

등, 2017;, Liu et al., 2014)

- 일반적으로, 토양 내 양분이 증가함에 따라 토양 유기물량(토양 탄소 저장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양분 투입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유기물량 증가는 정체함 (Bradford

et al, 2008; Luo et al., 2010). 따라서, 과잉 양분이 무조건 토양 유기물 증가에 도움이 되

는 것은 아님

- 토양 내 유기물이 많으면, 외부양분 투입이 없더라도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을 자체 유

기물을 통하여 공급 가능하게 되므로, 시비량의 감축 가능하며, 이는 양분수지의 개선으로

이어짐

- 또한, 토양 내 유기물 함량이 많으면, 토양 건강성의 요소들인 토양의 수분‧양분 보유능

력, 양이온교환능(CEC), 토양 구조 등이 개선되므로 양분 투입량을 추가적으로 감축할 수

있음

- 따라서 토양 유기물 관리 및 양분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양분의 유입과 유출(양분수지)을

평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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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토양 시스템 내에서의 유기물의 동태 개요 (번역) (2006, McLauchlan)

○ 본 연구에서는 농업토양의 관점에서 작물의 적절한 생육환경을 조성하면서도 농촌 대기, 수

계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하고, 토양 탄소 저장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양분관리 제도 도입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업토양에 투입되는 양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국내외 제도

및 시스템 현황 분석을 통한 제도 도입 세부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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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국내·외 양분관리제도 및 사업 현황 분석

- 국내 양분관리 관련 제도, 사업 현황 및 분석

- 해외 양분관리 관련 제도, 사업 현황 및 분석

○ 농업토양 양분관리제도의 국내 도입 관련

- 양분의 총괄적 범위 및 ‘농업토양’을 관리하기 위한 양분의 범위

‣ 환경부 양분관리제도와의 역할 분담 및 연계 방안

- 농업토양 양분관리 중점 지역의 선정 기준 및 적용 방안

- 농업토양 양분관리제도 시행방안

‣ 양분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사업간 연계 방안, 신규사업(안)

‣ 농업토양 양분관리를 위한 경종·축산농가의 의무 및 이행 점검 방안

‣ 지역별 농업토양 양분관리제도 운영 체계

‣ 농업토양 양분관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방안

‣ 지역별 농업토양 양분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매뉴얼

○ 국내·외 양분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분석

- 국내 양분관리 관련 정보, 시스템 현황 및 분석

- 주요국 양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분석

○ 농업토양 양분관리시스템 도입 관련

- 농업토양 양분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체계 및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 농업토양 양분관리시스템 관리 주체 및 관리 방법

- 농업토양 양분관리시스템 기반 지역단위 통계 구축·관리 방안

- 농업토양 양분관리제도 및 양분관리시스템 법제화 관련 주요 내용 및 방안 제시

(2) 연구 방법

○ 국내외 문헌 조사

- 선행 연구자료, 사업추진실적 및 평가자료, 국내외 연구사례 등 문헌 조사 이후 정리한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국내외 제도를 비교‧검토하고 양분관리제도 도입방안을 도출하

고자 하였음

○ 관련 전문가 인터뷰 (대면/비대면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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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 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 연구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토양비

료과 박성진 연구사, 경상대학교 농화학식품공학과 김필주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양분

관리제도 도입방안에 있어 중요한 점을 확인하고자 하였음

○ 원고 의뢰

-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이순자 교수에 농업토양 양분관리제도 및 시스템 법제화 관련

주요 내용 및 방안에 관한 원고를 의뢰하였음

(3) 연구팀 구성

그림 3. 연구팀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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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내 양분관리 관련 정책 및 시스템 현황

(1) 국내 양분관리 관련 정책 현황

(가) 요약

○ 2015년 이후에 국내에서 시행된 양분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제안에 대하여 온라인을 기초

로 하여 자료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표로 정리하여 나타내었음 (표 1)

○ 1997년 제정된 환경농업육성법(현 친환경농어업법)을 기반으로 농림축산식품부를 주축으로

하여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2001년부터 수립하였음. 이를 통해 정부는 친환경농업 기

반구축사업,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등을 실시

하여 환경친화적 영농활동 및 농촌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음. 또한, 2019년 국무총리 직속으

로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농업환경보전 및 농어촌 탄소중립 등을 위한 논의

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함. 이처

럼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가축분뇨를 화학비료의 대체재로 활용하고자 함

○ 다른 한편으로, 가축분뇨나 화학비료 등의 농업 기원 비점오염원 관리를 통한 수질오염 개

선이라는 측면에서 환경부 주축으로 물환경관리 기본계획과 강우유출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

대책에서 지역단위 양분관리 및 농촌 비점오염 관리를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국립환경

과학원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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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 부처 정책 시행년도 대상 환경 매체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01

토양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2015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2013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999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2019 토양‧수계‧대기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2015
대기

농축산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2019

농어업·농어촌특위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 2019 토양

환경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2006

수계강우유출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2004

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 2019

악취방지종합시책 2009
대기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2019

표 1. 국내 양분관리 관련 정책 현황 (2015년 이후)

(나) 정책별 현황

①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16~2020,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친환경농식품 부가가치 창출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 시스템 구축

- 친환경인증 재배면적 비율 확대 (’15: 4.5% → ’20: 8%)

-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14: 258 kg/ha → ‘20: 235 kg/ha)

사업 내용

○ 친환경인증 농식품산업 육성

- 인증제도 개선: 사후관리 강화, 절차 간소화, 민간인증체계 확립 등 추진

- 유통체계 확립 및 소비 확대: 판매 채널 내실화, 소비자 인식 제고 도모

- 생산기반 확충: 신규지구 지원체제 개편 및 인센티브 확대, 직불제 개선,

농가 교육·지원 등 추진

- 유기농업자재 공급 안정화: 유기자재 관리시스템 정비, 지원사업 개선 등 도모

○ 농업환경 보전 강화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마련, 적정시비시스템 구축, 농업환경조사 시스템

구축 등 추진

한계
친환경인증 재배면적 소폭 증가(2015년: 4.5% → 2020년: 5.2%),

비료사용량 증가(2014년: 258 kg/ha → 2020년: 266 kg/ha) 등 목표 달성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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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1~2025,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확산

- 친환경인증 재배면적 비율 확대 (2020년: 5.2% → 2025년: 10%)

-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2020년: 266 kg/ha → 2025년: 233 kg/ha)

사업 내용

○ 탄소 감축 농업 기반 구축

- 농업 환경관리 강화

‣ 적정 시비체계 구축

토양검정 필지 및 시비처방 대상 작물 확대

(2020년: 534,000건/226종 → 2025년: 600,000건/246종)

‣ 퇴·액비 및 유기농업자재 성분(N, P, K) 표시제 등 도입 추진 (2025년)

‣ 농가별 농약 사용량 관리 및 자가진단을 통한 농약 적정 사용 유도

‣ 가축분뇨·농업부산물 활용 자원순환형 농업 모델 구축

경축순환 시범지구 조성(2021년: 3개소 → 2025년: 15개소)

공동자원화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대(2021년: 14개소 → 2025년: 26개소)

‣ 토양양분정보 종합 관리체계 구축 및 농업환경 관리 제도화

흙토람, 가축분뇨시스템, 비료판매시스템, 친환경인증정보 등과 연계하여

토양 양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농업환경 전반을 관리·보전할 수 있도

록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검토

- 지역단위 농업환경 보전 활동 강화

‣ 지자체별 농업환경 보전계획 수립 추진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에서 농업환경 보전계획으로 사업 확대

(2020년: 67건 → 2025년: 100건)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 개편:

신규 프로그램 발굴, 활동수준별 선택형직불제 구성, 전문지원기구 운영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 확산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육성 (2025년: 친환경 재배면적 20% 목표)

친환경 농지 간 집적도를 높인 생산거점으로써 집적지구 조성,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적용 의무화, 규모·역량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강화

일반농가 전환 유도, 청장년층 유입 촉진, 기술 개발·보급, 친환경직불제 개편

○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친환경농산물 체계 구축

- 친환경농식품 판로·소비 확대 등

기대 효과

○ 친환경농업의 확대로 화학비료·농약 사용량 감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기여

○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 생산자-소비자-기업-정부 간 협력으로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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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2015~,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을 통한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

- 2020년까지 유기‧무농약 재배면적 전국 8%까지 확대

사업 내용

친환경농업지구의 신규 지정 및 운영

○ 친환경농업지구 신규 지정

- 신청한 생산자단체(10 ha이상 농경지에 10호 이상 참여 조건) 대상

- 유기농업자재·친환경농산물 생산등 필요 시설·장비(하드웨어) 및

교육‧홍보 프로그램, 마케팅, 기술 개발 등(소프트웨어)에 최대 20억원 지원

○ 기존 친환경농업지구 인센티브

- 시설·장비 설치 완료 3년 경과 지구 사업주체 중 우수지구 대상

- 시설·장비 확충 및 노후시설 개보수, 교육·컨설팅 등에 10억원

(단지당 20억원) 지원

사업 절차 농림부 사업지침 수립 → 지자체 공모·검토 → 농림부에 제출

특이사항
친환경농업지구 사업계획 수립 시 토양개량과 농약·화학비료 감축을 위해

경축 연계 자원순환 농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기대 효과 토양오염 및 악취 완화,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증대

④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2013~,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유기농업자재 등 구입비용 지원으로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 추진

(농지 유기물 함량 2~3% 유지 목표)

사업 내용

○ 녹비작물 종자 지원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중 녹비작물 재배 희망 농지 대상

- 녹비작물(5종) 종자 지원 (50~160 kg/ha, 종별 차이)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지원

- AgriX 등록 농업경영체 중 유기·무농약인증 농산물 재배 농지 대상

- 품질인증 완료 유기농업자재, 지정 허용물질, 천적 생물 지원

(유기인증 농가: 200만원/ha, 무농약인증 농가: 150만 원/ha)

사업 절차

농식품부 사업지침 수립 → 지자체 접수·대상자 선정

→ 농식품부·지자체 검토·확정 → 농협 자재 확보, 지자체 농가 대상 교육

→ 보조금·자재 지원 → 농식품부·지자체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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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999~,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농림축산부산물 자원화 촉진‧토양유기물 공급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사업 내용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중 부산물비료 활용 농가 대상

○ 유기질비료(3종) 및 부숙 유기질비료(2종) 구매 지원

- 유기질비료: 1,100원/포대(20 kg)

- 부숙유기질비료: 800~1,100원/포대(등급별 차등)

사업 절차 지자체 접수·대상자 선정 → 농협 선정자료 확인 후 공급 → 이행점검

사업 성과 총판매량 대비 유기질비료 81%, 부숙유기질비료 73% 공급

⑥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2019~,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농촌 공동체 활성화,

농업환경 보전 활동 실천 지원 등을 통해 농업환경 개선 유도

사업 내용

○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계획 수립,

분야별 농업환경 보전 활동비 지원, 마을별 환경진단, 교육 등 추진

(마을당 5년간 6억 5천만원 지원)

○ 활동 분야 및 단위과제

‣ 토양: 적정양분 투입, 토양 침식 및 양분유출 방지 (표 2)

- 세부활동: 토양검정, 비료사용처방서 준수, 잔사 환원, 녹비작물 재배 등

‣ 대기: 온실가스 감축, 축산악취 저감

‣ 용수: 농업용수 수질개선, 양분유출 방지

‣ 생태: 농약사용 저감, 농업생태계 보호

‣ 생활: 생활환경 개선 (농촌비점발생 최소화)

‣ 경관: 농촌경관 개선

‣ 유산: 농업유산 보전

사업 절차

○ 1년차: 사업기반 구축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 현장지원조직 , 지자체 내 행정전담조직 및 주민협의회 등 구성

- 교육·컨설팅 실시: 사업 참여 주민·농업인 대상

- 사업시행계획 수립: 수요‧농업환경조사 → 계획수립 → 의견수렴 → 확정

- 예산 집행 및 점검

○ 2~5년차: 개인·공동활동 이행 및 평가 실시

기대 효과 수질·대기오염 감소, 지력 증진, 토양 침식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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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참여 마을 현황 (25개소)

단위과제 세부활동 지급단가

적정 양분 투입 완효성 비료 사용하기 2~5만원/10a

외부 양분
투입 감축

농사 후 남은 농업부산물 잘라 논․밭에 환원 4~7만원/10a

휴경기 녹비작물 재배 및 토양환원 6~7만원/10a

토양침식 및 양분 유출
방지

볏짚 등 농업부산물로 경사진 밭 덮기 6~10만원/10a

경사진밭 둘레에빗물이돌아가는 이랑 만들기
4~6만원/10a

경사진 밭 끝에 초생대 설치하기

경사진 밭 끝에 침사구 설치하기 5~6만원/10a

표 2. 토양분야 개인활동비 지급 현황 (2021년 기준,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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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2015~,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농업분야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 및 온실가스 감축역량 강화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국내에서 실시되는 농업활동 연관 자발적 시행 사업

- 규모별 구분: 연간 예상 감축량 3,000 tCO2-eq 기준 소규모/일반 구분

- 사업종류별 구분

단일 감축사업: 단일 사업장 조직경계 내 감축사업

묶음형 감축사업: 동일 농업기술을 적용한 여러 사업을 묶어 시행

정책 감축사업: 국가정책 등 조직적 활동에 의해 중장기적으로 시행,

동일 감축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상시 추가 가능

○ 감축 실적 t당 10,000원의 인센티브 지급

○ 감축사업 방법론 (16개)

- 미활용 에너지를 이용한 농업시설의 온실가스 감축

- 순환식 수막재배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 LED 조명기기 설치를 통한 농업시설의 전기 사용량 절감

- 고효율 보온자재를 이용한 농업시설의 난방용 에너지 사용량 감축

-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농업시설의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 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수력, 풍력)

- 녹비작물·완효성 비료·부산물 비료를 이용한 질소질비료 사용 저감

- 목질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농업시서의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 왕겨를 이용한 RPC 곡물건조 열원대체

- 바이오차(Biochar)를 이용한 농경지 탄소고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 보존경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 논벼 재배 시 물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 토지의 이용방법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절차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등록 → 사업자의 감축사업 신청 → 감축사업 승인

→ 감축활동 실시·모니터링 → 감축량 검증 → 감축량 인증 → 인센티브 발급

기대 효과

○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 능력 향상

○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

○ 농업투자 활성화 및 새로운 소득원 창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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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농축산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2019,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농축산 부문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2022년까지

2016년 대비 30% 감축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 소각, 축산, 경종 부문 등의

배출원별 저감 정책 수립‧시행을 통해 미세먼지와 암모니아의 상시 저감

- 초미세먼지: 2만 t → 1만4천 t, 암모니아: 23만7천 t → 16만6천 t

주요 추진과제

○ 축산부문

- 사료·분뇨 적용 미생물제제 농가 보급 확대·지원 (지역별 연간 3억~66억 원)

-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한 스크러버 등의 저감 장치 설치 지원

(2019년: 15개소)

- 축산환경 개선지역(1,449개소)의 중점관리 및 악취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가축분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깨끗한 축산농장’의 지정 확대

(1,815개소(2018년)→2,500개소(2019년))

- 퇴비 유통 전문조직 육성

(140개소(2019년)→160개소(2022년)→180개소(2024년))

- 퇴비 부숙도 모니터링을 통한 암모니아 관리를 목표로 부숙도 기준 교육·

점검 시행

- ICT 암모니아 측정기(76개소(2019년)→300개소(2022년)) 및 휴대용 부숙

도 측정기 개발·보급 추진

○ 비료사용농경지 부문

- 친환경 농업의 확대 (4.9%(2018년)→8.0%(2022년))

- 직불제 참여 농가에 화학비료 사용량 상한 의무를 2020년부터 부과

○ 농업부문 미세먼지 발생실태, 영향평가, 저감기술 개발에 대한 10개 연

구과제(2019~2021) 및 축산분뇨 및 화학비료 유래 미세먼지의 배출 기작

등에 관련된 연구 사업(2020~2021)을 추진 (총 195억 원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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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 (2019, 농어촌‧농어업특별위원회)

목적 농업-축산-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도모

주요 추진과제

○ 모범사례 발굴, 기존제도 활용, 이해관계자 인식개선

○ 양분관리시스템 포함 토양 양분관리제도 도입 제안

- 국내 실정(계절별 강수량에 맞는 산정방법론 도입

- 토양 양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지역별 양분관리

- 토양 양분관리 전담기관 구성으로 효율적·체계적 관리 추구

- 화학비료 감축 및 적정 사육두수 관리(양분수지 고려)

* 토양 양분관리시스템 포함 사항

농경지 현황(AgriX 데이터 활용, 농경지 및 조사료 재배가능면적 확인)

유기성 자원(농협 비료 판매량, 올바로 시스템 활용 토양투입양분 확인)

사육두수(가축이력시스템, KAHIS 등으로부터 가축사육 규모 확인)

사육밀도(새올 시스템 등록 축산업 허가면적정보 이용)

분뇨시설(새올 시스템 배출시설 신고‧허가사항정보 이용)

적정처리(올바로 시스템‧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확인) 등

○ 가축분뇨자원 생산-유통-이용 전과정 활성화 지원

○ 경종농업 생산 작물 축산업 활용방안 마련

기대 효과 토양오염 및 악취 완화,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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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2016~2025, 환경부)

목적 하천 전 유역의 자연과 상생하는 건강한 물순환 달성

주요 추진과제

○ 5대 핵심 전략: 건강한 물순환체계 확립, 유역통합관리,

수생태계 건강성 제고, 안전한 물환경기반 조성, 경제·문화적 가치 창출

○ 유역통합관리 전략 내 추진과제

- 주요 상수원 수질 I등급 달성 및 유역계획 수립

- 오염총량제 운영방식 개선

- 지류·지천 수질개선 강화

- 농·축산업 분야 오염원 중점 관리

지자체별 양분관리제 도입: 영양물질수지 지표 파악, 잉여 양분의 영향

파악, 관리목표 설정

- 사전예방적 비점오염원 관리

농촌 비점오염원 관리: 비점관리지역 지정, 최적영농기법에 보조금 지급,

영농행위 관리 강화 등

- 집중관리대상 호소별 수질목표 설정 및 관리

- 하구 및 하구호 관리를 위한 부처간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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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2021~2025, 정부합동)

목적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략·추진과제 마련

그림 5. 관리유형별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TP기준, t/일) (2018, 대한민국 정부)

주요 추진과제

○ 도시, 농·축산, 산림, 관리기반의 중점관리분야 설정

○ 농·축산 분야 추진과제

- 지역단위 양분관리제 기반마련 및 확대 시행

‣ 양분관리제 시범사업 확대 추진

‣ 시군구별 양분관리 세부 목표기준 제시

‣ 농식품부와 협조하에 가축분뇨법 개정 추진

‣ 지역단위 양분관리 세부지침(안) 마련

- 농업생산기반시설 연계 관리

- 공익직불제연계 농업비점발생 저감

- 주민참여형 농업비점관리 및 거버넌스 구축 확대

- 상수원 비점관리를 위한 친환경관리 계약제 도입 검토

- 유역 중심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유역진단 실시

- 가축분뇨 관리 고도화

기대 효과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효과적 비점오염저감활동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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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 (2019~, 국립환경과학원)

목적 비료 과잉사용에 따른 비점오염 발생 억제를 위한 양분관리제도 기반 마련

사업 내용

○ 시범지역별 양분관리 거버넌스 구축·운영, 양분관리 교육·홍보,

양분수지 관리목표 설정 및 시행계획(안)수립·이행·평가

○ 충북 옥천군(서화천 유역) (2017년 양분수지: 234.1 kgN/ha, 42.4 kgP/ha)

- 기존 선행연구를 통한 주민과의 협조 및 양분관리 시행계획 기 수립

- 양분초과율(= 양분 잉여량/표준 시비량)의 점진적 감축(유도지역 → 관심지역) 목표

- 경축순환을 통한 마을 단위 양분관리 운영 시도

- 참여농가 원활한 섭외, 높은 만족도 등 양분관리 공감대 형성 성과

○ 충남 홍성군 (2018년 양분수지: 697.0 kgN/ha, 104.7 kgP/ha)

- 가축분뇨(돈분) 문제(폐수 4,260t/일, 고형물 1,310t/일 발생) 심각

- 군 단위 거버넌스(자율협의체)구축 및 운영 및 세부 이행과제 도출 후

시행계획(안) 수립

- 민관 협력 거버넌스 4개 유형 제시

(법적협의체 신설, 지역협의체 신설, 행정조직 활용, 자율 민간연구소)

- 양분투입 삭감 전략, 가축분뇨 집중관리 시스템, 기존 환경농업정책

연계를 중심으로 시행계획 수립

- 양분관리에 대한 행정기관, 농가 등의 무관심, 축산 행정 불신 만연 확인

○ 시범사업 2기 (경북 영천시‧군위군, 경기 여주시, 충남 서천군)

- 양분과잉지표 (양분과잉지표 = (투입량 - 산출량) / 재배면적) 및

양분 잉여율 설정 ((양분투입량 - 작물생산면적×표준시비량) / 작물생산면적×표준시비량)

‣ 이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별 등급을 설정하였음

- 3년 주기로 지역별 양분수지를 평가하여 각 등급에 할당하고, 각 지자체

는 지역별 양분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균형수준에 다다를 때까지

단계적으로 감축 추진 제안

- 지자체별 지역단위 양분관리 협의체와 중간관리조직인 양분관리센터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지역 양분관리 진행 제안

기대 효과

○ 환경적 기대효과: 수질 개선, 비료 사용 절감등

○ 경제적 기대효과: 조사료 순환등

○ 사회적 기대효과: 양분관리 필요성 고취, 해결의지 향상 등

한계
빈약한 법률·제도적 지원, 소극적 행정, 낮은 경제적 지속가능성,

농민의 퇴·액비 품질에 대한 불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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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2019~2028) (2018, 환경부)

목적

악취배출원의 선제적‧과학적 관리기반을 확립하여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 악취민원: 2만3천 건 (2017) → 1만 건 (2028)

주요 추진과제

○ 사전예방적 악취관리, 맞춤형 배출원 관리, 과학적 관리 기반 강화 등에 중점

○ 축산부문 악취 시책

- 악취 포집·처리시설을 구비한 밀폐 축사의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

- 축사 배출시설을 명시하고 새로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예정

- 악취자동관리시스템 도입 시범사업 추진 (2022~)

암모니아 센서, 축사 자동청소시스템, 사물인터넷(IoT)을 결합,

축사 밀집 지역 대상으로 현대식 관리를 촉진

- 축산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보급 추진

- 퇴·액비 살포기준 확대 적용

농가면적이 1,500 m2이상-부숙후기·완료, 1,500 m2미만-부숙중기

2021년 3월 25일부터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

거하여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본격적으로 시작

(원래는 2020년부터였으나 1년 유예),

농촌진흥청에서는 축사로(축산업 관리서비스)에 퇴비관리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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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 (2019, 정부합동)

목적

초미세먼지 이외에도 주요 전구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

화합물, 암모니아를 관리 물질로 지정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감

축·관리

주요 추진과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수정하여 관리 물질별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을 2020년부터 이전보다 더 강화하였고, 사업장 분류를 기존 5개 부문에

서 7개 부문으로 세분화 (표 3)

2019.12.31. 이전

배출원 배출허용기준

화학비료·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0ppm 이하

무기안료·염료·유연제·착색제 제조시설 20ppm 이하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30ppm 이하

시멘트 공정 소성시설 30ppm 이하

이외 50ppm 이하

표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하 사업장별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 개정 현황

2020.01.01. 이후

배출원 배출허용기준

화학비료·질소화합물 제조시설 12ppm 이하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퇴·액비화 시설 포함) 30ppm 이하

무기안료·염료·유연제·착색제 제조시설 12ppm 이하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 20ppm 이하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15ppm 이하

시멘트 공정 소성시설 20ppm 이하

이외 30ppm 이하

○ 축산부문에서의 암모니아 배출 관리

- 체계화된 퇴비 유통시스템을 구축 및 퇴비 부숙도 관리반 구성

- 암모니아 관리 지도·점검 대상도 대규모 농가에서 중소규모 농가

(연면적 1,500m2 규모 미만)까지 확대 추진

- 미생물 제재 보급을 통한 암모니아 저감: 시군별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간

1만4천t의 분뇨 및

사료 적용 미생물 제재를 생산 후 6만9천여 농가 (전체 40.2%)에 보급

- 축사 악취 저감시설의 지정 확대

186개소 (2019년) → 400개소 (2022년) → 500개소 (2024년)

- 축사 현대화 및 축사 암모니아 배출기준 설정 추진

○ 비료사용농경지 부문에서의 암모니아 배출 관리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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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양분관리 관련 시스템 현황

(가) 요약

○ 현재 서비스 중인 토양‧농림‧축산 정보 관련 시스템뿐 아니라, 향후 잠재적으로 활용 가능

성을 보이는 시스템을 조사하여 정리하였음 (표 4)

대상 시스템‧조사명 링크

농경지별 토양 특성

(일부 필지 한정)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soil.rda.go.kr

농경지별 토양 특성 농업환경변동조사

농작물 재배현황,

가축 사육현황

(등록 농업사업체 한정)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uni.agrix.go.kr

농작물 생산량

(일부 작물 한정)
농작물생산조사

kosis.go.kr

농작물 면적

(일부 작물 한정)
농림어업조사

무기‧유기질비료 투입량,

종자‧종묘 투입량

(일부 작물 한정)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가축 두수 축산물이력제 aunit.mtrace.go.kr

가축분뇨 발생량

(1,000 kg/일 처리 이상)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allbaro.or.kr

가축분뇨 발생량,

액비 처리‧운송‧살포량

(돈분 한정)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lsns.or.kr

가축분뇨 발생량,

퇴‧액비 처리량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 wems.nier.go.kr

가축분뇨배출시설관리 현황,

농지정보 등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새올 시군구별 구비

종합 가축분뇨 실태조사 시스템

표 4. 국내 양분관리 관련 시스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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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스템별 현황

①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2001, 국립농업과학원)

목적

농사를 짓고자 할 때 토양특성에 맞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양환경정보 및 추천 시비량을 제공하여, 농업환경보전과 농산물 안전생산

의 전국적 기반 구축

구성요소

○ 토양환경지도

- 작물별(64종 대상) 토양적성도: 전국 토지 대상 최적지~저위생산지 안내

- 농경지 화학성: 기 검정 논, 밭, 시설재배지, 과수원 대상 지원

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유효규산(논 한정)

- 토양 특성: 전국 토지 대상 단면특성‧토양지형‧토양분류‧토양해설 정보 제공

- 정밀농업기후도: 전국 토지 대상

평년(30년간) 월평균‧최고‧최저기온, 강수량 데이터 제공

- 생물상분포도: 전국 토지 대상

대지 이용(나지, 밭, 도로변 등 15가지)에 대한 식생 서식 정보 지점별 제공

- 농업환경변동정보조사정보 제공

- 토양 검정필지: 필지의 토양검정 시점 안내

- 친환경 인증정보: 유기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 농가 확인

○ 비료사용처방 서비스: 토양특성정보를 기반으로 한 작물별 시비처방

- 처방 발급 토지 대상 최근 5년 내 자료 조회 가능

- 비료사용처방 체험 서비스 제공

- 작물별 비료 표준사용량 처방 서비스 지원 (14개 유형)

- 화학비료 대체 가축분 퇴비량 추천

- 객토량 산정 서비스 제공

향후 활용방안 필지별 비료사용처방 데이터 지도상 제공

한계
부족한 농경지 화학성 지표 수, 등록된 작물‧필지 한정 데이터 제공,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은 U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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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비료사용 처방서

그림 7. 흙토람 제공 논토양 유기물 분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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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업환경변동정보조사 (농림축산식품부, 1999~)

목적

농업환경 변화의 전국적인 자료를 축적하여 토양 이화학성 및 분포현황을

평가하고 이를 토양미생물 군집 현황과 비교하여 상관관계를 구명함과 동

시에 농업용수의 건전성을 평가함으로써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종합대

책 수립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초자료 제공

조사방법·대상

○ 조사방법: 4년 1주기 실시, 전국 지점별 표본조사

- 토양화학성: 지목별 시기에 맞추어 표토 시료 채취 후 항목별 분석

(영농유형, 조사회차별 지점 수 차이)

- 토양중금속: 일반‧취약농경지(공단 인근) 표토 시료 채취 후 항목별 분석

- 토양물리성: 표‧심토 경도측정 이후 시료 채취 및 항목별 분석

(영농유형, 조사회차별 지점 수 차이)

- 하천수질: 지류 말단지점 매년 3회 시료 채취 후 분석 (300지점)

- 지하수질: 영농유형별 매년 2회 시료 채취 후 분석 (200지점)

- 토양 미생물: 화학성 분석 시료 활용, 석력 분리 및 2주 안정화 이후 분석

(영농유형, 조사회차별 지점 수 차이)

- 농업생태계: 지목‧도별 4지점에서 연 2회 실시, 육안검정 및 채집

○ 조사대상: 논토양, 시설재배지토양, 밭토양, 과수원토양

○ 조사항목

- 토양화학성: pH, EC, 유기물, 가용인산, 치환성양이온(K, Ca, Mg), 가용

규산(논), 질산염(시설재배지), 석회소요량(밭, 과수), CEC

- 토양중금속: Cd, Cr, Cu, Ni, Pb, Zn, As

- 토양물리성: 경도, 용적밀도, 토성, 삼상 등

- 하천수질: pH, DO, BOD, COD, TP, SS, EC, TN, NH4-N, Ca, K, Mg, Na

- 지하수질: pH, NO3-N, Cl-, Cd, As, Hg, Pb, EC, Ca, K, Mg, Na, SO42-, TN, TP

- 토양 미생물: 미생물상, 미생물체량, 탈수소효소활성 등

- 농업생태계: 식물, 곤충, 조류(논), 수서무척추동물(논)

향후 활용방안 양분수지 관리목표 및 토양 개선목표 설정에 참조

기대 효과

토양개량, 비료사용 대책 수립 및 친환경농업의 기반 구축,

농업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토양물리성 개량 기준 수립,

농경지 및 농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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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2004,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농림사업 관리의 효율성 향상, 관련 정보 제공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의 신청에서 정산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관리

구성요소

○ 농림부 시행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제공

- 사업 신청 방법, 목적, 자격요건 등 내용 확인

○ 직불제 정보열람: 쌀, 밭, 조건불리, 공익직불제 등 신청자 정보 제공

○ 직불금 모의계산 서비스

○ 농업경영체 등록관리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 컨설팅업체 조회: 농업사업 운영에 있어 필요한 컨설팅업체 중개

○ 등록 농가의 세부 작물별 농경지 면적 및 가축 현황 파악 가능

- 축산부문에서는 축종 및 합산두수, 축산폐수배출량·시설, 가축분뇨 처리시

설 규모·처리 내역, 위탁처리 관련 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음

그림 8. AgriX 제공 서비스 개요

이점 외부기관과의 연계 용이,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서비스 제공

향후 활용방안
농작물생산조사 등 정부 통계조사에서 집계되지 않는 축종 및 작물 데이터

에 대한 정보 추출

한계

시스템상 등록된 농업(법)인 8,439개소에 한정된 자료

- 전국오염원조사 대상 농가(142,387개소), 축산업허가증 보유 농가(24,231

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현황 조사 농가(90,149개소) 수 대비 적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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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작물생산조사 (통계청, 1965~)

목적

전국 시도별 주요 작물의 생산량 및 재배면적을 조사함으로써 식량 생산

계획, 토지이용 개선, 농업경영 개선,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대책 등 농업정

책 수행과 학술 연구 및 국민계정 등 여타 가공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방법·대상

○ 조사방법: 표본조사(16종) 및 행정조사(37종)

○ 조사대상: 연간/시도별 작물·부산물 생산량 및 재배면적

- 식량작물: 미곡(2종), 잡곡(2종), 맥류(4종), 두류(4종), 서류(4종)

- 채소: 22종, 과실: 9종, 특용작물: 4종

- 논벼 볏짚 생산량

향후 활용방안 작물·부산물(볏짚 한정) 생산량 데이터 및 경작지 면적 데이터 추출

한계 주요 작물에만 한정된 데이터, 기초지자체 단위 자료의 부재 등

⑤ 농림어업조사 (통계청, 2011~)

목적
매년 전국 농림어가 규모, 인구, 분포 및 경영형태를 파악하여 농림어업‧농

산촌 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참조

조사방법·대상

○ 조사방법: 표본조사 (선정 농림어가 대상 면접 실시)

(농가 45,320가구, 임가 4,486가구, 해수면어가 4,513가구, 내수면어가 706가구)

○ 조사대상: 연간/시도별 농림어가별 규모, 인구, 분포 및 경영형태

- 농업, 해수면어업, 내수면어업, 임업 부문

- 행정구역, 연령, 성별, 영농형태, 유기농‧무농약 실천, 가축분뇨 수거‧처리

방법, 작물 등 각종 부문별 농가인구 현황

향후 활용방안 농업 부문에서 경작지 면적 데이터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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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농축산물생산비조사 (통계청, 1954~)

목적
농축산물 적정가격 결정 및 농가 경영개선 등 농업정책 수립에 참조하고자

주요 작물 생산에 관련된 경제적 항목 조사

조사방법·대상

○ 조사방법: 표본조사 (농산물 1,600가구, 축산물 1,400가구 대상)

○ 조사대상

- 농산물 부문:

5개 작물(논벼, 마늘, 양파, 고추, 콩) 대상 지자체·재배규모·연령 등 각종

부문별 경영개황, 생산비(직‧간접), 주요투입물량·시간, 소득분석 등

- 축산물 부문: 수입‧지출현황 및 설비‧가축 등 자본평가액

향후 활용방안 작물별 주요 투입물량 항목 중 유‧무기질 비료 및 종자‧종묘 투입량 데이터 추출

한계 극히 일부 작물에만 한정된 조사항목

⑦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2014)

목적
가축분뇨 불법투기를 방지하여 수질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의 환경오염

발생을 억제하고, 축산분뇨의 사후추적이 가능한 정보화 관리시스템의 구축

구성요소

○ 인허가신청

-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신고 등 인허가 자료 등록

○ 인계관리

- 가축분뇨인계서 및 액비인계서 작성을 통한 인계현황 등록‧관리‧조회

○ 현황관리

- 분뇨‧액비 수송차량 운행이력‧현황 조회 및 운행관제

○ 대장관리

- 가축분뇨‧퇴액비 관리대장 및 처리‧배출시설 관리일지 작성‧관리

향후 활용방안
면적당 액비 살포량, 축종·형상에 따른 배출유형별 배출정보, 퇴‧액비 유출

입량의 지역 기반 통계정보 추출 (일, 월, 분기, 연 단위)

한계 현재 돈분 및 액비에만 관리대상 한정

기대 효과
분뇨처리량의 실시간 파악, 환경오염방지 및 민원발생 감소,

오염 발생 원인 추적 가능, 가축분뇨 관리 효율적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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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 (국립환경과학원)

목적

전국 수질오염원에 대한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전국 공공수역 영향권의 물

환경 정책,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환경기초시설 투자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

로 활용하기 위함

구성요소

○ 자료입력‧검증: 조사대상 업체별 데이터 입력 후 검증 실시

○ 통계관리: 행정구역‧수계별, 산업‧축산계 등 부문별 통계

○ 자료공개: 행정구역‧수계별 통계자료 제공

○ 조사내용

- 8개 오염원 부문(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 환경기

초시설, 기타)으로부터 현황 자료 (광역·기초지자체별 자료 조회 가능)

- 토지계: 28개 지목별 토지이용 면적조사 (임야, 대지, 논, 밭 등)

- 축산계: 허가‧신고대상 및 신고 미만 축산농가별 가축분뇨 배출 현황 자료,

(축종, 사육두수, 축사면적, 가축분뇨 처리방법별 현황 및 방류‧살포지역)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실적, 처리방법, 처리 축종 등

그림 9. 전국오염원조사에 따른 가축분뇨의 처리방법별 현황 (2019, e-나라지표)

향후 활용방안
가축분뇨 발생‧처리현황 데이터를 활용한 축종별 퇴‧액비 실제 생산량

데이터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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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새올 (2007, 행정안전부)

목적
시군구의 효율적 행정업무 수행 지원,

행정기관(기초-광역-중앙) 간 정보연계를 통한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등

구성요소 농업, 축산, 환경 등 22개 행정업무 분야별 관련 데이터

이점 높은 기관 간 연계성, 공간적 고해상도 데이터 획득 가능

한계 외부로부터의 접근 제한, 일괄적 데이터 확인 불가

* 해당 시스템의 경우, 외부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정확한 제공 서비스 등을 확인하지 못함

⑩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2000)

목적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ㆍ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

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폐기물 감량),

재활용(순환골재유통정보), 적정처리(적법처리, RFID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의 전 생애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

사용대상

배출자

○ 지정폐기물

- 폐농약, 광재, 분진 등 14개 품목: 월 50 kg 이상 또는 합계 130 kg 이상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 6개 품목: 월 100 kg 이상 또는 합계 200 kg 이상

- 오니: 월 500 kg 이상

- PCBs, 폐유독물, 의료폐기물

○ 지정폐기물 이외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발생:

일평균 100 kg 이상

- 폐수종말·공공하수·(가축)분뇨·폐기물처리시설 발생: 일평균 100 kg 이상

- 이외: 일평균 300 kg 이상

- 건설폐기물: 5 t 이상

구성요소

○ 기본 서비스

- 폐기물처리계획서 등 인허가 업무

- 폐기물 인계정보 관리(전자인계서 발급)

* 전자인계서 유형: 인터넷, ARS, EDI, RFID, 모바일

- 폐기물 대장관리, 폐기물 연간배출·운반·처리 실적보고

○ 순환골재: 순환골재 소개, 품질기준, 유통지원정보, 업체탐방 등

○ 수출입폐기물: 바젤협약에 따른 수출입폐기물 허가·신고 서비스

한계 가축분뇨의 경우, 일평균 100 kg 이상 처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만 한정



- 29 -

⑪ 가축분뇨 실태조사 (환경부, 2016~)

목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가축분뇨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축분뇨관리, 양분관리제도, 경축순환 등 신규 정책의 현

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함

조사방법·대상

○ 조사방법

- 축산현황 (연 1회 이상)

‣ 가축사육현황(서면·현장), 가축분뇨현황(서면·현장, 시료분석)

- 양분현황

‣ 작목별 비료, 퇴·액비 수급 (연 4회 이상)·살포 (연 1회 이상) 현황: 서면·현장

‣ 보통비료 및 퇴·액비 성상 (1회 이상): 시료분석(비료관리법 시행령 15조)

‣ 작물 양분소비도 (1회 이상): 서면·현장조사, 시료분석

‣ 토양 양분 (2회 이상): 서면·현장조사, 시료분석

- 환경오염현황

‣ 하천·호소 (월 1회): 시료분석(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지하수 (연 4회 이상): 시료분석(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토양 (퇴·액비 살포 전후, 연 4회): 시료분석(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 악취 (연 4회): 시료분석 (악취공정시험기준)

○ 조사대상

- 주요 축종(소, 돼지 등)의 가축분뇨 발생량이 현저히 증가한 시·군 지역

- 농경지 살포 양분량이 권장 작물별 표준시비량보다 높은 농경지

- 수질·수생태계 환경기준 초과 지역 중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 발생·우려 지역

-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 지역 중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 발생·우려 지역

- 토양오염대책기준 초과 지역 중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 발생·우려 지역

○ 조사항목

- 축산현황

‣ 가축사육현황: 축종별 사육두수, 연간 사료소비량, 연간 사육일수,

축산물 출하량

‣ 가축분뇨현황: 가축평균중량, 두당 일일 분뇨발생량, 처리유형별 현황,

잔류항생물질 등

- 양분현황

‣ 작목별 비료, 퇴·액비 살포 현황: 살포량·시기, 작목별 재배 면적 등

‣ 보통비료 성상: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륨전량

‣ 퇴·액비 성상: 유기질/질소 비 (퇴비), 부숙도, 염분, As, Hg, Pb, Cr,

Cu, Ni, Zn, 염산불용해물 (퇴비), 대장균, 살모넬라균

‣ 작물 양분소비도: 재배작물 종류·시기·생산량, 농지면적, N, P2O5, K2O

‣ 토양 양분: 토질, 유기물, CEC, EC, TN, P2O5, K, Ca, Mg, N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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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현황

‣ 하천·호소: 수온, EC, pH, DO, BOD, COD, SS, 총대장균군, TN,

NO3-N, NO2-N, NH3-N, TP, PO4-P, Ni, Cu, Zn, As, Cd, Pb, Hg, Cr6+

‣ 지하수: 수온, EC, pH, DO, NO3-N, Cl, 총대장균군, As, Cd, Pb, Hg,

Cr6+, 잔류항생물질

‣ 토양: Cd, Cu, Zn, Ni, As, Pb, Hg, Cr6+

‣ 악취: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

향후 활용방안 지역(기초자치단체)별 농가의 양분관리 및 주변 환경지표 데이터 수집 방안

한계
조사대상 설정 관계로 현재까지는 전국 전체 시군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수집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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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해외 양분관리 관련 정책 및 시스템 현황

(1) 해외 양분관리 관련 정책 현황

(가) 요약

○ 현재 일본, EU, 영국,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시행되는 양분관리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담당 부처에서 공개한 자료를 조사하여 정보를 취합하였음

○ 일본은 현재 지력증진법(1984년 제정)을 따라 중앙정부(농림수산성) 차원에서 지력 증진 기

본지침을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 지력 증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

으며, 이와는 별개로 흙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여 토양의 시비기술 마이스터 등 전문가 육

성, 생산 현장의 흙 만들기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이외에도 2011년부터 기존 환경

지불금 제도에서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효과를 보이는 영농활동에 집중한

환경보전형 농업직불제를 독립시켜 운영하고 있음

○ 유럽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주도하는 공동농업정책과 질산염 지침을 기반으로 각 회원국이

사정에 맞게 환경규제 및 농업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덴마크의 경우, 강력한 정책 추진을

통해 양분수지를 낮추는 한편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킴. 한편,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기

존 규제 및 정책에 더하여 농업환경 보전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 예정. 프

랑스에서는 전 지구의 토양탄소 저장량을 매년 0.4% 증가시켜 인간 활동에 의한 연간 온실가

스 배출량을 상쇄하자는 4 per 1000 이니셔티브를 채택하였음

○ 미국은 현재 농무부 자연자원보호국의 주관하에 양분관리 농업활동 규정(Code 590)의 제

정 등 농경지 양분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농가들에 양분관리를 강제하지 않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끔 함. 한편, 지역 차원에서는 양분거래제도와 같이 시장경제적 장치

를 도입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양분관리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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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① 지력증진 기본지침

목적
토양의 물질순환기능, 정화기능, 생물다양성 보전 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지력을 높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대한 지침 제공

주요 추진과제

○ 지력증진법 3조 3항에 의해 공표 규정, 현행 지침은 2008년 제정

○ 유기물(퇴비) 시용, 적정 시비, 적정 경운의 필요성 제시

○ 적정 토양관리 추진

- 경종과 축산부문이 연계하여 작물 잔사, 가축분뇨 등 유기자원 재활용 시

스템 구축

- 토양‧작물 진단 실시 및 시비 지도 시스템 구축

- 농기계 공동이용, 작업 수탁 조직 구축 등을 통한 경운 효율화 추진

○ 대지이용별(논, 밭, 과수) 기본개선목표 설정 (표 5)

○ 환경보전형 농업 추진

- 작물‧토양‧토양온도별 퇴비시용기준 설정

- 토양‧작물진단 기반 시비 실시

- 무경운재배 실시

- 다모작‧윤작 추진

- 토양개량자재 시용 등

○ 토양침식대책 설정: 사면 분할, 식물 피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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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성질

토양 종류
회색 저지토, 회색화토, 황색토,

갈색 저지토, 회색 대지토,

회색화 대지토, 황색 삼림토

다습 Andosol, 이탄토, 흑니토,

흑보크사이트, Andosol

작토 두께 15cm 이상

서상층 치밀도 야마나카식 경도계로 14mm 이상 24mm 이하

주요근군역의 최대 치밀도 야마나카식 경도계로 24mm 이하

담수 투수성 일감수심으로 20mm 이상 30mm 이하

pH 6.0 이상 6.5 이하 (석회질 토양: 6.0 이상 8.0 이하)

CEC
건토 100g당 12meq 이상

(중조립질 토양: 8meq 이상)
건토 100g당 15meq 이상

염기 상태
염기포화도

Ca, Mg, K 이온이 CEC

70~90% 포화하도록

Ca, Mg, K 이온이 CEC

60~90% 포화하도록

염기조성 Ca, Mg, K 함유량이 당량비 65~75:20~25:2~10이 되도록

유효인산 함유량 건토 100g당 P2O5 형태로 10mg 이상

유효규산 함유량 건토 100g당 SiO2 형태로 15mg 이상

가급태 질소 함유량 건토 100g당 N 형태로 8mg 이상 20mg 이하

토양유기물 함유량 건토 100g당 2g 이상 -

유리 산화철 함유량 건토 100g당 0.8g 이상

표 5. 논 토양의 기본개선목표 (현재(2008년 개정안) 기준, 일본 농림수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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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흙 만들기 사업 (土づくり)

목적
토양의 물리성, 화학성, 생물성을 퇴비 등 유기물이나 자재, 녹비작물을 투

입하여 농작물의 생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토양 생산성을 향상

사업 내용

○ 2021년 기준 55억 엔 예산 편성

○ 토양의(醫), 시비기술 마이스터 등 전문가 육성 (21년 3월 기준 895명),

이들의 지도를 통한 토양개량 지도 및 사례 홍보

- 토양의: 흙 만들기에 대한 고도의 지식을 가지며 5년 이상 지도 실적을

가진 사람 중 토양의 검정 1급 합격자, 처방전 작성 및 개선 지도 가능

- 시비기술 마이스터: 비료 및 재배기술에 학식이 깊으며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 검정시험 합격자

○ 농업생산 현장 흙 만들기 활동 지원

- 우분 퇴비 실증‧활용 지원, 펠렛형 퇴비 광역 유통 추진

- 토양진단시설 및 퇴비생산시설 정비 지원

- 재해(태풍 등) 피해지역 생산력 회복 추진 활동 지원

○ 과학적 데이터 기반 흙 만들기 추진: 흙 만들기 컨소시엄 설립 (2019년)

- 1단계 (2019~)

광역지자체 지점별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한 기존(2014~2018) 데이터

수집 후 컨소시엄을 통해 해당 데이터 공유

- 2단계 (2020~): 토양 진단을 통한 흙 만들기 활동 확대 목표

농가에 기초지식 관련 연수, 진단을 통한 활동에 의한 개선효과 검증,

토양진단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

- 3단계: 흙 만들기 혁신적 활동 실증 가속화 목표

흙 만들기 평가에 토양 생물성 요소 포함, 드론 등을 활용한 광역 평가와

같이 생산현장에서의 검증‧평가 추진

기대 효과 데이터베이스 및 ICT 기반 종합적 토양관리를 통한 지력‧생산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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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보전형 농업 직접지불교부금 제도

목적
토양 탄소 저장을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 공헌,

지역에서의 다양한 생물 육성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공헌

사업 내용

○ 연혁

- 2007년 농지‧물‧환경보전 향상대책에서 화학비료‧농약 사용량을 기존 대

비 50% 저감 농가에 지원 실시

- 2011년 제도 독립 후 2014년 신설된 일본형 직접지불제도에 편입

- 2015년 법제화 이후 1기(~2019년) 실시 이후 2기(2020~) 실시 중

○ 대상자 조건: 직불제 대상 영농활동을 수행하는 농민 단체,

자신이 경작하는 농경지 면적의 1/2 이상에서 대상 영농활동 수행 농가

○ 지원요건: 국제수준 GAP 실시 및 화학비료‧농약 사용량을 관행 대비

50% 저감하고 있는 농가

○ 사업요건: 기술 보급‧지도‧도입 활동 실시, 토양진단‧생태조사 실시, 지

정 환경보전 영농활동, 농업 환경부하 저감‧지역자원 순환활동 등 중 적

어도 한 개 사업을 기획한 농가

○ 2021년 현재 24억 5천만엔 예산 편성 (전체 직불금 중 3.2% 규모)

○ 사업효과 평가

- 지자체 단위 평가위원회에서 직불금 교부상황 점검 및 제도 효과 평가

- 해당 평가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에서 농업생산활동 진척 상황,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다양성 보전 효과 평가

- 토양탄소 저장효과 평가에 대해서는 2018년 평가 결과, 연간 143,393 ton

CO2 만큼의 감축효과 143,393 ton CO2 감축 효과 발생 확인

기대 효과 농업 생태계에서의 생물다양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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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활동 교부단가

유기농업

잡곡, 사료작물 이외 12,000엔/10a

(탄소저장효과가 높은 농법 적용 시) +2,000엔/10a

잡곡, 사료작물 3,000엔/10a

퇴비 시용 4,400엔/10a

피복작물 재배 6,000엔/10a

멀칭 식물 재배 5,400엔/10a

초생 재배 5,000엔/10a

무경운 파종 3,000엔/10a

장기간 중간 물떼기 800엔/10a

가을갈이 800엔/10a

표 6. 환경보전형 농업직불금 전국 공통활동 현황 (2022년 기준, 일본 농림수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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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럽

① EU 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1962)

목적
농가 지원 및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 경관 보전, 농촌 경제 활성화,

농업의 기후변화 대응 및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주요 추진과제

○ 농가 소득 보전: 직불제를 통한 농가 소득 지원, 414억 유로 규모 (2019년)

- 기본 직불제, 농촌 청년층 지원, 지속가능한 영농활동 보상 등

○ 시장 조치: 농축산물 시장 교란 시 가격 조정, 24억 유로 규모 (2019년)

- 공급망 형성, 관세 부과, 교육시설 농축산물 구매 등

○ 농촌 개발: 국가·지역단위 프로그램 실시, 142억 유로 규모 (2019년)

- 농촌 개발 프로그램(Rural Development Programmes):

EU 회원국별 농촌 진흥 계획안, EU-회원국 공동 지원,

이를 기반으로 EU 회원국별 양분관리계획 수립

* 6개 우선사항 (RDP에는 최소 4가지 포함 의무, 18개 세부사항)

‣ 지식 전파 및 혁신

‣ 농업 경쟁력 향상

‣ 식품 공급망 조직 및 위험 관리

‣ 생태계 복원·보전·기능 향상:

생태계 다양성 향상, 수자원·토양 관리 증진

‣ 자원 효율성 및 기후복원력 구축:

자원의 효율적 사용, 온실가스·암모니아 감축, 탄소 저장량 향상 등

‣ 농촌 경제 발전

○ 개정안 (2021 예정, 2023~2027 실시)

- Eco-scheme: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제도

‣ 기후, 환경, 동물복지, 항생제 내성 관련 활동 대상

‣ 전체 직불금 재원의 25% 지원 목표 (5년간 485억 유로 규모)

‣ 양분 유출량 50% 감축을 통한 비료 사용량 20% 절감 도모

‣ 토양 침식 방지를 위한 윤작 확대 추진 (전체 면적 86%까지)

10ha 미만 소규모 농장 및 초지 비중이 높은 경우 면제

기대 효과 농축산물 생산량 증진, 농촌 커뮤니티 활성화, 지속가능한 농업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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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U 질산염 지침 (Nitrates Directive, 1991)

목적 GAP를 독려하여 농업 유래 질산염으로 인한 지표·지하수 수질 악화 방지

지침 내용

○ 유럽연합 회원국의 지표·지하수 수질 및 양분 관련 정책에 반영

○ 질산염 취약 지역 (Nitrate Vulnerable Zone, NVZ) 지정 (그림 10)

- 수계(음용수 활용 지표수‧지하수) 내 질산염 농도 50mg/L 도달 또는 도

달 위험 지역 및 부영양화 발생 또는 발생 위험 지역 선정

○ 농가 자발적 참여 기반 GAP 기준 마련

- 질소비료 투입 시기 제한

- 비료 투입 조건(지형·기후 등) 제한

- 가축분뇨 최소 저장 용량 요구사항 설정

- 윤작, 겨울철 피복작물, 간작을 통한 질산염 유출 방지

○ NVZ 농가 대상 강제적 조치 마련

- 위의 GAP 기준 의무화

- 작물 요구량을 반영하여 연 170 kgN/ha 이내로 가축분뇨 투입 제한 등

○ 가축분뇨 유래 질소 투입 유연성 부여

- 위의 연간 가축분뇨 투입 제한에 국가별 정책을 통한 자연‧농업환경 변

화를 반영하여 완화

‣ 기준 완화를 원하는 국가는 토양검정, 유출량 평가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 작물 양분 요구량 초과 제한, 토양검정 실시 및 시비계획(윤작, 가축

사육 정보 등 포함) 작성‧준수 의무화 등과 같이 제한적 완화 조치

‣ 덴마크(→230 kgN/ha), 네덜란드(→250 kgN/ha),

아일랜드(→250 kgN/ha),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200/250 kgN/ha),

영국 북아일랜드 지역(→250 kgN/ha)에서 실시

○ 국가 단위 모니터링·보고 (4년 주기)

- 지표·지하수 질산염 농도 및 부영양화 발생 여부

- 조치 실행에 따른 수질·영농활동 영향 평가

- NVZ 및 조치 관련 수정사항

- 향후 수질 추이 평가

성과

2007년 측정 결과

- 지표수: 70%의 모니터링 지점에서 2004년 대비 질산염 농도 감소

- 지하수: 66%의 모니터링 지점에서 2004년 대비 질산염 농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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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NVZ 지정 현황 (2015년 기준, EC)
(청색: 지역단위, 연청색: 국가 단위 지정)

그림 11. 5차 보고기간(‘12~’15)중 EU 회원국 지표수 질산염 농도 분포 현황 (2018,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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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속가능한 농업 인센티브 (영국, 2022 예정)

목적 개별 농가의 환경친화적 대지 관리 독려

사업 내용

○ 기본 직불제(Basic Payment Scheme) 적합 농가이자 기타

농업환경보전 지원 프로그램에 미참여 농가 대상

○ 8개 부문·활동 수준별 기준 마련

- 농경·원예: 대지

‣ 기초단계 활동: 양분관리계획 작성 포함

‣ 중간단계 활동: 농장 단위 양분수지 산정, 토양 지도 작성 포함

- 농경·원예: 토양

‣ 모든 단계에서 겨울철 토양 피복 (최소 5~15% 면적),

피복·녹비 및 유기비료로 토양 유기물 향상 (최소 10~20% 면적) 적용

‣ 기초단계 활동: 토양 검정 포함

‣ 고급단계 활동:

토양관리계획(구조, 탄소저장량, 생물성 등 관련, 2년 주기) 작성 포함

- 농장 내 삼림

- 생울타리

- 향상된 초지

‣ 기초단계 활동: 양분관리계획 작성 포함

‣ 중간단계 활동: 토양 및 가축분뇨 검정, 농장 전체 양분수지 산정,

액상 가축분뇨 투입 제한 (회당 최대 30m3/ha), 클로버·콩과식물 식재

(최소 15% 면적) 포함

‣ 고급단계 활동: 양분 투입량 감축 (최소 5% 면적, 분뇨: 100 kgN/ha,

화학비료: 50 kgN/ha), 토양 지도 작성 포함

- 향상된 초지: 토양

‣ 모든 단계에서 콩과식물 혼합 식재(최소 5~15% 면적 대상) 적용

‣ 기초단계 활동: 토양검정 포함

‣ 고급단계 활동: 토양관리계획 작성 포함

- 일반 초지

- 수계 완충지대

‣ 모든 단계에서 유출·토양침식 위험성 평가 실시

‣ 초본 완충대 형성(6~10m): 비료·가축분뇨 투입 금지

○ 2020~2021년 시범 시행, 해당 기간 참여 농가 교육비 5,000파운드 지원

- 교육활동 (월 15시간): 설문조사, 일지 작성, 부문별 심층 교육

- 모니터링 실시 및 연간 활동 보고



- 41 -

기준
지급단가

기초단계 중급단계 고급단계

농경·원예: 대지 28파운드/ha 54파운드/ha 74파운드/ha

농경·원예: 토양 26파운드/ha 41파운드/ha 60파운드/ha

농장 내 삼림 49파운드/ha - -

생울타리 16파운드/100m 21파운드/100m 24파운드/100m

향상된 초지 27파운드/ha 62파운드/ha 97파운드/ha

향상된 초지: 토양 26파운드/ha 44파운드/ha 70파운드/ha

일반 초지 22파운드/ha 89파운드/ha 110파운드/ha

수계 완충지대 16파운드/100m 29파운드/100m 34파운드/100m

표 7. 지속가능한 농업 인센티브 지급기준 (2021년 기준, 영국 농림식품환경부(DE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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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덴마크의 양분관리정책

목적 농업 기원 질산염으로부터의 지표·지하수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

정책 내용

○ 연혁

- 1987년 제1차 수계 환경 행동계획

- 1998년 제2차 수계 환경 행동계획 (1999~2003)

- 2003년 최종평가 결과 농업 기원 질산염 유출량 48% 저감 (목표 달성)

- 2004년 제3차 수계 환경 행동계획

(2015년까지 2003년 대비 유출량 13% 감축 목표, 그러나 미달)

- 2009년 녹색 성장 합의: 뿌리층 유출량에서 연간 해수 유입량으로 목표 변경

○ 2015년 농업·식품 패키지 법안

- 4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규제 설정

‣ 지역(90곳)에 따른 유출량 평가 (뿌리층에서의 평균 유지량 기준)

‣ 개별 농가에 각각 수계 유출 허용량 설정 (뿌리층 질소 유출량 기준)

‣ 유출 허용량 준수를 위한 농가의 방법론 선정에 유연성 부여

‣ 유출 허용량을 준수한 농가에 비용 보전

- 농업 질소 적용 기준 삭제 (현 양분 수준이 경제적 최적 기준 20% 하회)

- 급격한 질산염 유출 방지 위해 흡비 작물 재배, 습지·산림 조성 촉진

- 축사 시설 허가를 위한 배출량 기준 규제 설정

- 인 규제 개정: 투입 유기물별(분뇨, 비료 등) 인 배출허용량 지정

농가당 24%의 면적에 엄격한 배출허용량, 76%의 면적에 일반 배출허용량 설정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 배출 허용

연도 2018 2019 2020~2021 2022~2024 2025~
평균배출한계

(kgP/ha)
34.7 34.5 33.2 32~33 30~31

표 8. 평균 인 배출허용량 목표 (2017, 덴마크 환경보호청)

국가 모니터링 시스템(NOVANA)을 활용한 인 투입 모니터링

○ 2017년 조화 규칙(Harmony Rules) 개정

- 면적당 가축 수 (LU/ha 기준: 100 kgN/ha 가축분뇨 상당) 규제 정책

- 개정 이전까지는 1.4 LU/ha 수준으로 제한 설정

- EU 질산염 지침의 규정(170 kgN/ha 미만 투입) 준수 목표로 농가에 규제

→ 1.7 LU/ha 수준으로 향상, 화학비료 수요의 가축분뇨로의 전환 유도

○ 농가 규모 질소 기준 할당

- 농가별 특성에 따른 작물별 질소 요구량·질소 공급량 설정

토양 종류, 잔사 적용 정도 등에 따라 매년 변화

- 가축분뇨 및 화학비료 적용률이 해당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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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1990년 이래 덴마크의 질소·인 수지 및 농업생산지수(녹색) 추이 (2019, OECD)

○ 비료 회계 시스템

- 가축분뇨 다량 적용 농가 참여 의무화, 기타 농가 자발적 참여 유도

- 매년 3월 가이드라인에 따라 농림수산국에 정보 제출

면적, 질소 비율, 인 배출허용량, 투입량, 사육밀도, 흡비작물 면적 등

- 조사 자료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 2013년 기준 96.1%의 농경지 등록

- 미등록 농가의 경우, 비료 구매 시 kgN당 5크로네 세금 부과

○ 2020년 질산염 지침 일부 개정으로 가축분뇨 허용 230 kgN/ha로 향상

성과 1990년대 이래 양분수지의 지속적 감소 및 농업 생산성 향상 (그림 12)



- 44 -

⑤ 4 per 1000 이니셔티브 (프랑스, 2015~)

목적

○ 전지구 토양탄소저장량을 매년 0.4%(4 per mill) 증가시키면 이는 인간

활동에 의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다는 이니셔티브

○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농업 토양을 적절히 관리하게 하여 유기물 함량과

탄소 격리량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생산적이고 기후 회복력이 큰 지속가

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시행됨

사업 내용

○ 2015년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

- 170여 곳의 단체(정부, NGO,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참여

○ 2차 전략계획: 2050년 전 세계적 토양 건강성 증진을 통한 기후변화‧식

량부족 해결을 장기적으로 목표

-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토양 탄소와 건강성 향상을 위하여 이해당사자에

게 농‧임업 및 기타 대지 사용 부문(AFOLU)에서의 지원 체계‧행동 계획

제공 목표

- 개념화, 도입, 추진, 협업, 후속조치, 상호연계의 세부목표 달성 추진

○ 매년 지원 프로젝트 선정 실시 (2019~)

- 유형 1: 신규 과제의 자금 지원 확보 목표

- 유형 2: 이니셔티브의 과학기술위원회 평가를 통한 인증 획득 목표

-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영농활동 또는 정책 대상

(연구과제도 향후 적용계획 포함 시 대상)

- 생계‧인권 보호, 직접적 영향, 간접적 영향, 상호연계의 4개 부문 16개 사

항을 대상으로 평가

- 평가 이후 과제별 결과 및 권고사항 발표‧공개

- 2019년 4개 (13개 지원), 2020년 4개 (15개 지원) 프로젝트 선정

(산림 복원, 토양 비옥도 복원 등)

기대 효과
농업 및 농업토양의 개선을 통하여 온실가스의 흡수를 촉진하여 기후변화

에 대응하는 한편 식량 안보 확보에도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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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국

① 종합양분관리계획서 (Comprehensive Nutrient Management Plan, 1999)

목적
가축사육시설에 의한 잠재적 수질·공공보건 영향 방지,

양분관리 및 농업생산, 환경질 유지의 동시 달성

정책 내용

○ 밀집가축사육시설(1,000AU 이상)의 경우, 환경보호청(EPA)의 국가 오염

물질 저감 시스템(National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NPDES) 하 허가를 받기 위해 종합양분관리계획서 작성 필요

* 규제 당국(EPA)과 기술지원 당국(자연자원보호국, USDA-NRCS)의 협력 하 진행

- EPA: 가축분뇨 처리 관련 규제

- USDA-NRCS: 기술‧재정적 지원, 종합양분관리계획 작성 보조

작성 내용

○ 가축분뇨 및 오·폐수 관리·저장

- 주변 수계로의 오염 방지 목적 적정 처리 및 저장

○ 대지 관리: 양분 살포 이후 수계 유출로 인한 악영향 방지 방안

○ 양분관리: 환경‧공공보건 악영향 방지 양분 시비 방안

- 작물‧토양·퇴비·살포장치 등에 관련된 정보 기입

○ 기록 유지: 가축분뇨 발생-처리-시비에 관한 정보 기록 및 보유

○ 가축 사료 관리: 가축분뇨 내 양분 함유량 저감 목적 사료 조절

○ 기타 활용 방안: 시비 이외 가축분뇨 활용 방안 제시

* 연방정부·주정부 규정 한도 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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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유기농업프로그램 규정 (National Organic Program Regulation, 2000)

목적
유기농업에 있어 균일한 국가 단위 기준을 개발하는 국가 유기농업프로그램

(National Organic Program)의 준수사항 규정

규정 내용

○ 정의, 적용 범위, 생산 요구사항, 인증정보 등 포함

○ 생산 요구사항 내 세부규정

- 생산 시스템 계획, 토양 비옥도 및 작물 양분관리 활동 기준,

작물‧가축 관리사항, 질병 관리 등

○ 토양 비옥도 및 양분관리 활동 기준 세부규정

- 토양 물리성, 화학성, 생물성 향상 및 침식 최소화 영농활동 준수

- 작물‧토양‧수계 오염 방지 목적 유기물 투입 규제

가축분뇨 퇴비화 의무, 퇴비 C/N비 규정(25:1~40:1), 부숙 조건 규정,

화학합성 비료 및 하수 슬러지 투입 금지 등

* 위반 시 11,000달러 규모 벌금, 인증 유보·박탈

③ 양분관리 영농활동 기준 (Nutrient Management Practice Standard (Code 590), 2013)

목적

토양 유기물 및 작물 건강·생산성 향상, 지표·지하수 과잉 양분 감소,

악취·미세먼지·온실가스·오존 전구체 발생량 감축,

가축분뇨·퇴비 등 유래 병원균으로 인한 위험 감소

규정 내용

○ 공통 준수사항

- 질소, 인, 칼륨을 모두 고려한 양분관리계획 작성

- 수질 관리구역 인근 양분 투입 시 주별 요구사항 및 규제 확인

- 토양검정

‣ 미국 토양학회 요구사항·기준 준수 검정 시설에서 실시

‣ 양분관리계획 작성·보완 시 참조

- 투입 유기물 검정

‣ 가축분뇨, 유기 부산물 등 대상

‣ 시료 채취 후 검정 시설에서 질소, 인, 칼륨 함량 측정

- 양분 유출 위해성 평가

‣ USDA-NRCS 인증 위해성 평가 도구 활용 실시

‣ 기본적으로 질소 대상, 인 수준이 높은 경우 인 대상 평가 실시

- 양분관리 4대 고려사항(4R)

‣ 양분원(源): 토양 투입 전 양분수지 고려 적정 종류 결정

‣ 양분 투입량: 검정 권고량 따라 투입량 결정

‣ 양분 투입 시기·위치: 기후, 토양 온도, 수분량, 지형 등 고려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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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차세대 비료 공모 (Next Gen Fertilizer Challenges, 2020)

목적
환경‧공공보건에 대한 악영향을 줄이며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는

효율향상비료(Enhanced Efficiency Fertilizer) 및 기술 발굴

사업 내용

○ 시판‧개발완료 EEF 발굴: 환경적‧농업경제적 기준 충족‧초과 EEF 대상

- 1차 공모 후 현재 2차 온실 실증 실시, 이후 3차 현장 검증 예정

- 상금은 없으나 선정 비료 대상 추후 전람회 개최 예정

○ 혁신 비료 발굴: 환경 부담 줄이며 농업 생산성 유지 가능한 신기술 대상

- 시판되지 않은 비전통적 EEF 공모

- 총 65,000달러 규모, 선정 시 최소 10,000달러 상금, 추후 전람회 개최 예정

기대 효과 비료 관련 신기술 발전 독려, 상호 아이디어 교환을 통한 혁신 추구

⑤ 양분거래제도

목적 지표·지하 수질 개선을 위한 시장원리를 활용한 양분관리 수단 마련

사업 내용

○ 오폐수 처리시설 등 오염물(양분) 배출원은 EPA의 NPDES 규정을 충족

하는 활동(최적관리기법, BMP) 도입을 통해 배출 크레딧 획득

- 축산농가에서 직접적 오염방지설비 설치가 어려운 경우 발급된 크레딧의

구매를 통하여 배출량 상쇄 가능

○ 크레딧 매매 방식으로는 연방 수질오염방지법(Clean Water Act)에서 규

정한 일 최대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 거래량에 제한을 설정하는 방

식과 해당 제한 없이 거래하는 방식의 두 가지가 있음

○ 다만, 현재 연방 단위로 진행되는 양분 크레딧 거래 프로그램은 아직 구

축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이 주·유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

○ 체서피크만 양분거래제도 (2005)

- 버지니아주와 펜실베이니아주의 협력으로 체서피크만으로 유입되는 주요

지류에 대하여 양분 부하량 할당 충족을 위해 양분거래제도 실시

- 수질·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연방·주·지역 규제를 준수하여 거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버지니아에서는 점오염원을 대상으로 오염 부하 할당량을 부과하고, 이를

만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출업체간 양분거래를 허용하였으며, 비점오염

원의 경우 BMP를 도입한 경우 양분 크레딧 거래를 용인

- 펜실베이니아는 점오염원을 대상으로 오염 부하 할당량을 부과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타 점·비점오염원과 양분거래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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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양분관리 관련 시스템 현황

(가) 일본

① 일본 토양 인벤토리 (일본 농업·식품산업 기술종합연구기구(NARO), 2017)

목적
농업 활동, 생태계 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토양정보 요구를 충족

시키기 위한 농경지 및 여타 토지이용을 포괄하는 디지털 토양도 개발

구성요소

○ 토양도

- 최신 토양분류법에 따른 전국 토양분류 및 농경지 토양도 제공

- 일부 광역지자체에 한정하여 시비기준, 토양진단기준, 감비기준 등 공개

○ 토양특성수치 지도

- 유효수분용량, 포화투수계수, 최대‧포장 용수량, 초기‧영구 위조점,

구 농경지 토양도, 표층‧하층 토성도 제공

○ 국제분류기준 토양도

- UN 식량농업기구(FAO) 기준 및 세계토양자원조합기준 토양도 제공

○ 토양단면 DB (그림 13)

- 일본 내 조사지점별 토성(27종), 지형, 토양단면 형태, 이화학성 데이터 제공

- 단면정보 사항: 깊이, 층계, 토색, 부식도, 자갈량, 구조, 점성도, 가소성,

공극률, 뿌리, 습기, 반응도(철, 망간, 알루미늄), 치밀도

- 이화학성 사항: 입도조성, 삼상분포, 부피밀도, pH, 전산도, 총탄소량,

총질소량, C/N비, 양이온량(Ca, Mg, K, Na), CEC, 인산흡수계수

○ 토양관리 애플리케이션 모음

- 토양 유기물 관리: 지점‧작물별 녹비‧퇴비‧유기질비료 적용에 따른 토양

유기물 함량 변화량 및 CO2 흡수량 산정

- 요소비료 질소용출량 산정: 지점별 토양분류‧지온과 비료 종류‧적용량에

따른 질소용출량 계산

- 유기질비료 효과 시각화 (그림 14): 지점별 토양분류‧지온과 적용 유기물

종류‧적용량에 따른 가용 질소량 산정

○ 토양온도‧수분량 추정치

- 200여 지점에서의 깊이에 따른 토양온도 및 수분량의 일별 평년 추정치

제공 (열‧수분수지 모델 활용)

○ 토양분류: 토양의 종류(10종)별 성질, 사진, 전국 분포현황 제공

○ 토양온도 지도: 토양온도 및 미국 토양분류법 기준 구간 구분 현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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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일본 토양 인벤토리 토양단면 DB 화면

그림 14. 유기질비료 효과 시각화 애플리케이션 사용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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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럽

① 지속가능한 농가 양분관리 시스템(FaST) (유럽위원회, 2020)

목적

전 유럽 농가에 환경규제 상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농장 관리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IoT·위성(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위성) 자료 기반 의사결

정 시스템을 지원하여 농가 간 디지털 격차를 좁힘

구성요소

○ 농장 GIS 데이터

- 토지구획, NVZ, Natura2000(생태보호구역), 수계 등 확인

- 코페르니쿠스/센티넬 위성지도 (5일 간격 업데이트, 과거 12개월 조회 가능)

○ IACS/GSAA 농가 데이터 접속을 통한 영농활동 관리

- 토지구획 판별시스템(LPIS) 기반 대지 정보 (NVZ 여부 등) 확인

○ 시비 추천량

- 작물, 목표 생산량, 현행 영농활동, 토양 조건에 기반한 알고리즘 기초

- 토지구획 단위 질소, 인, 칼륨 투입량 및 비료 상품 추천

- 4개 전략에 따른 시비 추천 (시비 최소화·감축, 생산 최대화, 현황 유지)

○ CAP 관련 활용

- 수자원 관리, Eco-scheme, 윤작, 탄소발자국 등

○ 농민과 조력자 간, 정책 입안자 및 연구자와 관리자 간 쌍방향 소통 지원

- 농장 사진 위치정보 공유

- 실시간 조언·의견교환 가능 (메신저 기반)

○ 기초 기상·기후 데이터 제공

시행 국가·지역
1차 시행: 스페인 (안달루시아, 카스티야-레온), 이탈리아 (피에몬테), 에스토니아

2차 시행: 벨기에 (왈롱), 불가리아, 그리스,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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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FaST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구동 화면

그림 16. FaST의 기본 설계 사상 및 서비스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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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① 질산염 유출‧환경평가 패키지(NLEAP) (NRCS, 1991)

목적 영농활동에 따른 잠재적 질산염 유출량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

구성요소

○ NLEAP 실행

- 탈질, 질산화, 암모니아 휘발, 토양 유기물의 무기화 등 질소순환에 관련

된 항목들과 지역에 따른 토양, 작물, 기후 등을 고려하여 모델 구성

- 토양, 기후, 작물정보를 입력하면 물 및 질산염 수지를 산정하여 질산염

유출·잔존·탈질량 및 아산화질소·암모니아 휘발량을 파악

- 시간 규모로 연간, 월간, 사건별의 세 단계로 구성

연간 규모 분석: 잠재적 유출 위험성 예측

월간·사건별 규모 분석: 영농활동 변화에 따른 유출량 변화를 예측

- 결과는 그래프로 표출 가능

그림 17. NLEAP 결과 보고서

○ NLEAP-GIS: GIS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도상 NLEAP 실행 결과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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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NLEAP-GIS의 구동 원리 (2019, USDA-NRCS)



- 54 -

V. 국내‧외 양분수지 산정방법론 현황

(1) 국내 양분수지 산정방법론 관련 현황

(가) 양분수지 산정방법론 개요

○ 양분수지는 양분의 투입 및 산출의 경계 범위 설정에 따라서 크게 토지수지와 토양수지로

구분됨 (Leip 등, 2011) (그림 19, 20)

- 토지수지는 일정 경계 외부로부터 유입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양분물질을 전체적으로 고

려하여 경계 내에서의 양분 투입(화학비료, 가축분뇨 등)과 산출(작물·부산물 생산량)의 차이

(양분 잉여량=양분수지)를 산정하는 방식임. 이를 통해 산정된 양분 잉여량은 토양 잔존량,

대기 배출량, 수계 유출량을 구분 없이 모두 포함하고 있음. 특히, 경계 내에 경종농가와 축

산농가가 공존하는 경우,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가 그대로 투입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퇴·액비화 과정에서의 양분 절감량이 양분수지를 낮추는 쪽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퇴·액비화를 통한 농가의 양분 절감 노력을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그림 19, 표 9)

‣ 이는 현재 OECD와 유럽연합에서 사용되고 있는 양분수지 산정방법론의 기초임

‣ 경계 범위의 특성 때문에 개별 농가 단위보다는 지역단위에서 양분관리에 전반적 계획

수립 시 유용한 수지임

- 토양수지는 농경지 경계 내에서의 양분 투입(화학비료, 퇴·액비 등)과 산출(작물·부산물 생

산량, 토양 내 양분 변화량)의 차이를 산정하는 양분수지로, 토지수지와는 달리 토양의 양분

변화량을 양분 산출량으로 간주하며, 이를 통해 산출된 수지값은 대기 배출량, 수계 유출량을

포함하고 있음.

‣ 토양수지는 개별 농가단위에서 실제 투입된 화학비료 및 퇴·액비의 양에 대한 활동도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산정되며 토양검정 자료를 요구하므로 토지수지를 통한 양분관

리와 비교하였을 때, 산정과정은 어려우나, 농가 맞춤형 양분관리를 수행할 수 있음

‣ 또한, 이를 통해 가축분뇨를 순환자원으로 활용하고, 토양관리를 통한 토양 양분 변화

량을 양분 감축으로 연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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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토양수지와 토지수지의 대략적 범위

양분수지(=양분 잉여량) = 양분 투입량 – 양분 산출량 ‧‧‧ 식 1

구분 토양수지 토지수지

양분 투입량

화학비료 사용량 화학비료 사용량

퇴‧액비 사용량
가축분뇨 발생량

외부 퇴‧액비 수출입량

작물 잔사 적용량 작물 잔사 적용량

기타 유기질비료 사용량 기타 유기질비료 사용량

생물학적 질소고정량 생물학적 질소고정량

대기 질소 침적량 대기 질소 침적량

기타 (파종‧식재 자재) 기타 (파종‧식재 자재)

양분 산출량

식량작물 생산량 식량작물 생산량

사료작물 생산량 사료작물 생산량

부산물 생산량 부산물 생산량

토양 내 양분 저장 변화량

양분 잉여량

(양분수지)

경작지로부터 대기 중 휘발량 경작지로부터 대기 중 휘발량

경작지로부터 수계 유출량 경작지로부터 수계 유출량

분뇨처리 시 대기 중 휘발량

분뇨처리 시 수계 유출량

토양 내 양분 저장 변화량

표 9. 토양수지와 토지수지 산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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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토지수지(위)와 토양수지(아래)의 산정범위 구분 (국립환경과학원, 2019)

○ 현재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양분수지 산정방법론 등에 관한 연구를 조사한 결과,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에서의 두 가지 방법론을 파악할 수 있었음 (표 10)

연구기관 논문‧과제명 방법론 연구년도

농촌진흥청 지역단위 양분수지 평가 및 개선 연구
토양수지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양분총량제 도입방안 연구 2015

국립환경과학원

국내 가축분뇨 자원화 특성을 고려한

OECD 질소수지 산정법의 지역단위 적용 연구 토지수지
2017

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 (I) 2019

표 10. 국내 양분수지 산정방법론 관련 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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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정방법론 및 양분수지 현황

① 농촌진흥청·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정방법론

○ 해당 산정방법론은 양분 투입량(화학‧유기질비료, 가축분뇨)과 양분 요구량(작물별 양분 흡

수율)의 차로 나타나는 양분 초과량을 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양분 초과량과 양분 요구량의 비율을 양분초과율로 정의하였고, 이를 양분관리의 기준으

로 삼음

○ 산정방법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연구진은 ExcelⓇ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농업부문 양

분산정 프로그램(AgNAS)’을 구축하였음

- 프로그램에 농작물별 재배면적, 가축 사육두수, 분뇨처리 방법, 화학비료 및 유기질비료

사용량을 입력하면 양분 초과율이 산정되는 구조임

- 입력 데이터로 AgriX와 시군별 농협 중앙회의 자료를 활용하여 시군‧작물별로 양분수지

산정이 가능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시도별, 시군구별 양분 초과율을 산정하였으며 (그림 21), 해당 결과를 바탕

으로 양분관리지역을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4단계로 설정하였음 (표 11)

그림 21. 시군구별 질소(좌)‧인(우) 수지 초과율 현황 (2014년 기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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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분 초과율 양분관리 지역 구분 질소 수지 기준 해당 인 수지 기준 해당

~50% 양분관리 우수지역 20개 (12.9%) 33개 (21.3%)

50~100% 양분관리 관심지역 29개 (18.7%) 22개 (14.2%)

100~150% 양분관리 유도지역 47개 (30.3%) 40개 (25.8%)

150%~ 양분 특별관리지역 59개 (38.0%) 60개 (38.8%)

표 11. 양분 초과율에 따른 양분관리 지역 구분 (20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② 국립환경과학원 산정방법론

○ 해당 산정방법론은 OECD/Eurostat 양분수지 산정방법론(이하 OECD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여 수립되었음

- OECD 방법론에서는 양분투입량을 비료와 가축분뇨의 직접 투입량에 의한 질소‧인 투입

량 이외에도 생물학적 질소고정량, 대기 질소 침적량, 지역 외부로부터의 퇴‧액비 반출입

량, 파종‧식재용 재료 잔여량을 산입하며, 양분산출량을 작물과 그 부산물 내 질소‧인 함

유량으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양분투입량과 산출량의 차이를 양분 잔고(surplus)로 나타냄

- 양분 잔고는 대기 중 휘발량과 수계 유출량으로 구분되는데, 대기 중 휘발량은 비료, 분

뇨, 잔사 등에서 휘발된 암모니아, 아산화질소, 질산화물을 규정된 산정법으로 산출하고,

수계 유출량은 양분 잔고와 대기 중 휘발량의 차로 나타내며, 토양 잔류량은 별개로 산

정되지 않음

○ 국립환경과학원은 OECD 방법론을 기초로 하되, 가축분뇨 투입량을 계산함에 있어 가축분

뇨 처리 과정을 퇴비, 액비, 정화처리로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하였으며, 이는 대기 중 휘발

량을 추산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 다만, 대기 중 휘발량 산정에 있어 OECD 방법론과 같이 다양한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분뇨처리 과정에서의 휘발량만 산정함

‣ 토양에 살포된 양분물질의 암모니아화·질산화 등으로 인한 휘발은 고려되지 않음

○ 2017년 연구에서는 국내 A 지역에 대하여 2015년도의 질소 수지를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퇴비로 인한 양분 투입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파악하였음 (그림 22)

○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해당 산정방법론과 이를 활용한 산정장치에 대한 특

허를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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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A 지역의 2015년도 질소 투입(a) 및 산출량(b) 산정 결과 (2017, 임도영 등)

(2) 해외 양분수지 산정방법론 관련 현황

(가) 일본

○ 2017년 현재, 일본의 양분수지는 질소수지 179 kgN/ha, 인수지 57 kgP/ha로 과잉 양분이

농경 활동에 투입됨을 파악할 수 있음

○ 일본의 양분수지 산정은 NARO의 물환경 보전을 위한 농업환경 모니터링 매뉴얼 (2006년

개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농지토양 표면의 양분수지를 모델을 이용하여 산정함

- 일본의 양분수지 모델은 퇴비‧화학비료 등 양분의 직접 투입량과 산출량 이외에도 강우‧

관개, 생물학적 질소 고정‧탈질 등을 고려하였으며, 수계 유출량, 토양 내 형태 변화량(유

기화‧무기화)과 양분 잉여량을 산정하게끔 설계됨 (그림 23, 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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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용 산출식

가축분뇨 발생량 가축 사육두수×분뇨발생 원단위

가축분뇨 휘발량 분뇨발생량×휘발율 또는 분뇨발생량-휘발량

미이용 분뇨량 가축분뇨 발생량 – 휘발량 – 퇴비량

투

입

량

퇴비 시비량 분뇨발생량×퇴비화율 또는 퇴비 시비량

화학비료 시비량 작물 재배면적×시비량

생물학적 질소고정량 질소고정 작물 재배면적×질소고정량

강우 유입량 강수량×양분함유율

관개 유입량 논 면적×관개수 이용량×양분함유율

산

출

량

탈질량 작물 재배 면적×탈질 원단위 또는 시비량×탈질률

작물 질소량 작물 수확량×양분 함유율

부산물 질소량
작물 수확량×부산물 비율×반출비율×양분 함유율 또는

부산물 반출량×양분 함유율

대지 휘발량 퇴비 시비량×휘발율 + 화학비료 시비량×휘발율

수계 유출량 투입량×유출률

형태변화량 투입량 – 대지산출량 – 대지 휘발량 – 수계 유출량

양분 잉여량 투입량 – 대지산출량

표 12. 양분수지 모델에 따른 산출식 (2006, NARO)

그림 23. 일본 양분수지 모델 산정방법론 (번역) (2006,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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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NARO에서는, 2003년에는 이미 지역별(광역‧기초지자체단위) 양분수지를 산정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그림 24) 및 ExcelⓇ 스프레드시트를 구축하였으며, 더욱 나아가 2006

년에는 국가 단위 질소순환 모델을 구축하였음

그림 24. NARO 양분수지 DB 구조 (2003,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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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럽

① 유럽연합

○ 유럽연합은 앞서 국내 양분수지 방법론 검토에서 언급하였던 OECD 방법론을 활용하여 회

원국별 양분수지를 산정하고 있음 (그림 25)

- 이를 살펴보면, 회원국에 따라 양분수지의 수준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는데, 이는 국가별 지리적 환경, 농업구조 및 정책적 차이 등의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국가별 양분수지는 산정·공표하지만, 공식적 차원에서의 세부 지역단위 양분수지는 파악

한 바에 따르면 산정하지 않음

그림 25. EU 회원국별 질소 수지

○ 한편, Einarsson et al. (2020)은 공공 개방 데이터를 활용하여 EU 회원국의 지역별·국가별

인 수지를 산정하였음 (그림 26)

- 이는 농경지 및 영구초지를 더한 개념인 활용농업지대(Utilised Agricultural Area, UAA)

의 토양 표면에서의 수지를 계산한 것으로, 비료 및 가축분뇨 투입량과 작물 생산량의

차를 양분 잉여량으로 산정한 것임

- 다만, 세부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초지에서의 실제 방목에 따른 양분 미투입이

나 국가·지역 간 가축분뇨 거래 등의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가축분뇨 거래

의 경우에는 OECD 산정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임을 볼 때 기존 Eurostat 산정

값과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발생하였음

-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질소 수지에 관해서도 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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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EU 238개 지역의 인 수지 산정 결과 (좌-활용농업지대, 우-초지 제외) (2020, Einarsson et al.)

○ 이외에도 Häußermann et al. (2020)은 독일 기초지자체별 잉여 질소량을 농업시스템수지로

산정하였음 (그림 27)

그림 27. 독일 지역별잉여질소량 (2020, Häußerman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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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시스템 수지는 토양표면수지와 축산수지, 그리고 바이오가스수지를 합한 값으로, 이

를 통해 전체 농업 활동으로 인한 양분수지를 파악할 수 있음

- 농업 시스템 수지를 구성하는 부문별 구성요소는 아래 표와 같음

구성요소 농업시스템수지 토양표면수지 축산수지 바이오가스수지 산정량
(kgN/ha)

○ 투입량 226.5

무기질 비료 + + 103.7

가축분뇨 외부 유입 + + 0.9

퇴비 + + 3.2

국내산 사료 + +

수입 사료 + +

생물학적 질소고정 + + 12.8

바이오가스 원료 + +

종자·식재 재료 + + 1.3

대기 질소 침적 + + 4.0

○ 시스템 내 순환

분뇨의 비료대체분 + - 57.8

분뇨 바이오가스화 - +

수확물 사료 활용 - + -58.3

수확물 바이오가스화 - + -18.6

바이오가스 잔여물 투입 + - 33.3

암모니아 휘발 - - -5.4

대기 암모니아 침적 + 9.5

○ 유출량 -149.0

작물 산출량 - - -66.7

축산물 산출량 - -

가축분뇨 외부 유출량 - -

바이오가스 잔여물유출량 - -

표 13. 농업 시스템 수지 구성요소 (2020, Häußermann et al.)

- 산정 결과, 2015~2017년간 토양 표면 수지는 평균 연간 77.4 kgN/ha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무기질 비료의 투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 기인함을 파

악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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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북서부에 위치한 3개 주의 경우, 대부분 높은 잉여 질소량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

었는데(그림 27), 이는 해당 지역의 가축 사육밀도가 높을 뿐 아니라, 인접국인 네덜란드

로부터의 가축분뇨 유입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에 기인함

- 이에 더하여 연구진은 중앙정부의 양분 투입량 제한(연간 170 kgN/ha)의 영향을 분석하

였는데, 그 결과 조치가 취해진 경우의 질소 수지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게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하였음

② 영국

○ 2017년 현재, 영국의 양분수지는 질소수지 86 kgN/ha, 인수지 6 kgP/ha로 질소 투입량이

주요국 가운데에서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음

○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개별 농가의 농장 단위 토지수지(질소, 인, 칼륨 대상) 산정을 독려하

고 있으며, 양분수지 산정은 작물 양분관리 계획, 가축 사육계획과 병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 농가별 양분수지 산정을 위하여 시비 지도 인증·훈련 계획(Fertiliser Advisers

Certification and Training Scheme, FACTS) 제도 하 자격 취득 농학자(현재 약 2,500

명)로부터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농업조경발전위원회(AHDB)의 가이드라인(RB209,

2017) 및 이를 활용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도 권장됨

‣ RB209에는 농가에서 진행하는 양분관리 및 비료 사용, 유기물 관리에 있어 토양검정,

작물 양분 요구량, 환경 영향·경제성 평가, 퇴비검정 등 선행해야 할 기본적으로 고려

해야 하는 사항과 초지, 곡물, 감자, 채소류, 과실류별 적정 양분관리 방안이 담겨있음

- 양분수지는 투입량과 산출량의 차로 산정하며, 투입량은 화학·유기질비료 사용량, 작물 부

산물 적용량, 강수량, 생물학적 질소고정량, 가축 두수, 농경지 면적 등의, 산출량은 작물·

부산물 생산량, 축산물 생산량 등에 대한 기록을 기반으로 산정함

○ 또한, 영국 정부는 정확한 양분수지 산정을 위해 유기질비료, 작물·부산물 등에 대한 직접적

인 양분 함유량 분석을 농가에 추천함

- 특히, 적정 양분 투입량을 결정하기 위해 작물의 pH 및 양분 요구량을 구하고, 토양의

pH 및 인·칼륨·마그네슘 함량 검정(3~5년 주기), 가축분뇨 및 유기물 찌꺼기에 대한 성분

분석을 권장하고 있음

○ 이외에도 RB209를 기반으로 PLANET(Planning Land Applications of Nutrients for

Efficiency and the environmenT)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의 질산염 취약 지역에서의 준수

사항 이행을 위해 대지 규모 양분관리계획 수립과 기록 유지, 가축분뇨 유래 질소 제한 및

저장 용량을 계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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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국내‧외 양분관리 관련 정책 및 시스템 분석

○ 국내 정책

- 양분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 부처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양분관리를 토양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체계적 토양 양분관리시스템의

수립계획이 아직 구상되지 않음

- 농가나 정부 부처 이외에도 화학비료 업계 등 양분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당사자를 고려한 유기질비료 사업 연계와 같은 양분관리제도(안)가 필요함

- 단순 관리 목표 설정 및 규제 이외에도 양분관리 영농활동을 수행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

티브 제도가 필요함

○ 국내 시스템

- 현재 지역별 토지수지 산정‧표출에 필요한 자료‧시스템은 구비되어 있음

- 한편, 농가 단위 토양수지 산정·표출에 필요한 자료·시스템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으

며, 특히 시공간적 고해상도 양분수지 산정을 위해서는 실제 양분 투입량 정보가 중요하

나, 현재 자료는 표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

‣ 화학비료 실제 시비량, 퇴‧액비 실제 투입량 등을 파악하여야 함

‣ 농가의 실제 양분관리 실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전수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ICT 기반 쌍방향적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국내 양분수지 산정방법 및 관리

- 현재 국내에서 양분수지는 OECD 방법론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이는 토지수지에 기반을

하고 있음. 토지수지는 지역단위 양분수지 산정 및 관리에 있어 경계 내부의 양분 순환

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접근 방법으로 보여짐. 그러나,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축산농가에서의 가축분뇨 발생량이 양분 투입량으로 계산되며, 토양의 양분 잔존량이 농

가의 양분 잉여량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농가의 양분 절감 노력을 반영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음

- 반면, 토양수지는 토양을 기준으로 투입되는 양분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농가 단위에서의

양분수지 산정방법론으로 적합할 것이라고 사료됨. 그러나, 이를 통해 산정된 양분 잉여

량은 주변 수계로 유출되거나 대기로 휘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산정방법

론상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해외 정책

- 양분관리 집중지역을 선정할 때, 단순히 양분수지 초과율의 범위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

하기보다는, EU 질산염 지침에서와 같이 인근 수계의 질산염 농도에 기준하여 NVZ(질

산염 위험 지역)를 설정하는 등 주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함

- 지역 양분관리를 위해서는, 일본의 지력증진 기본지침과 같이 토양검정 등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양분관리지침(가칭)을 하향식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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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역이 지역별 개선목표 및 활동을 규정하도록 견인해야 함

‣ 개선목표를 설정할 때, 토양검정 등을 바탕으로 농가별 특성에 따른 양분투입 기준을

설정하여 농가 간 불공평함이 없도록 해야 함

‣ 지역별 개선 활동은 양분의 품질, 투입량, 투입시기, 투입위치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

로 작성해야 함

- 지역 양분관리에 농가들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권장

‣ 공인된 양분관리 전문가를 육성하여 농민들이 양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실행할 때,

전과정을 보조하며 조언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직불제 개편을 통하여 농가에 양분관리를 장려하고자 할 때, 양분관리에 관련된 항목

들을 세부적으로 하고, 적용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외에도 양분거래제와 같이 시장경제 원리를 활용한 양분 저감 방안을 추진하는 것

도 한 가지 방안이 되리라 봄

‣ 또한, 농가들이 양분관리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영농활동

도입에 따른 보상책뿐 아니라 준수사항 위반이나 미참여에 따른 페널티를 주는 방안

도 고려해야 함

○ 해외 시스템

- 일본에서 제공하는 양분관리 관련 서비스와 같이 농업 토양에의 비료 효과 시뮬레이션

등을 탑재한 양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들에 토양‧작물 관련 정보 이외에도 양분관

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끔 해야 함

- 개별 농가의 환경에 적합한 양분관리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농민에게 의사결정을 지원해

주어야 함

- 사용자 친화적 UI 및 전문가와의 쌍방향 소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접적으로 현장에 오

지 않더라도 양분관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함

○ 해외 양분수지 산정방법 및 관리

- 해외 주요국에서도 양분수지는 국내와 같이 OECD 산정법 기반의 토지수지를 산정하는

데, 산정식에 포함되는 사항들이 더욱 세부적이기에, 우리도 향후 양분관리제도를 도입하

고자 하면 이를 고려해야 함

- 연구를 통해 밝혀낸 산출물 등의 평균치를 양분수지 산정에 활용하기보다는, 농민들로 하

여금 성분분석을 하게끔 독려하여 실제에 가까운 양분수지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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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양분관리제도 도입 및 양분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1) 양분관리제도 도입 및 양분수지 산정의 방향

○ 환경부에서는 가축분뇨, 비료 및 이들이 양분으로써 투입된 토양을 비점오염원으로 인식하며,

양분관리의 주요 목적은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통한 수질오염 개선 등에 있음

- 그러나, 농식품부는 가축분뇨를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다는 점에서

양 부처 간 인식에 차이가 있음

○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가축분뇨의 활용도를 높이고, 동시에 화학비료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양분관리를 하기 위해 농식품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토양이 유기물 저장을 통해 ‘탄소저장’의 기능을 하는 점을 고려, 토양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정책 추진으로 농축산계의 참여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토양양분관리를 위해서는 경종농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양분수지 산정의 방법

론으로 토지수지를 적용할 경우, 경계 내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양이 그대로 양분 투입량으로

계산되어, 자원순환을 위한 농가의 퇴·액비 시용 노력이 양분수지 감축으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경종농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양분수지 산정 방법론으로써 토양수지

를 적용하여, 개별 경종농가의 양분 절감 노력이 양분수지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다만, 지역 단위에서는 토지수지를 적용하여 지역 단위의 정책 및 목표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같은 양분수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는 개별 농가단위에서 토양수지를 기준

으로 하고, 환경부는 지역단위에서 토지수지를 기준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제

안함

○ 농가별 정확한 토양 양분수지 산정을 위해서는 양분수지 산정방법론에 포함되는 투입·산출

항목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이를 활용한 양분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

- 조사 결과, 현재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산정방법론을 통해 시도단위 토지수지

는 산정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 한편, 토양수지의 경우, 현재 투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학비료 및 퇴‧액비의 농가별

실제 투입량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이는 현행 공익직접지불금 제도에

있어 농가의 의무준수사항인 영농일지 작성과 연계하면 수집이 용이해질 것이라 기대됨.

또한, 양분 산출량 범위에 포함된 토양 양분 변화량을 주기적 토양검정을 통해 파악해야

함

○ 정확한 토양 양분수지의 산정 이후, 중앙정부는 양분관리지침(가칭)을 수립하여 지역·농가단

위 양분관리 및 토양 개선 기준과 목표를 설정해야 함

- 양분수지는 대기, 수계 등 다매체를 고려하는 개념이지만, 과잉양분의 원천이 농업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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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및 화학비료 시용)에 있으며, 양분이 투입되는 매체가 주로 토양이기 때문에 농업

토양을 위주로 관리하는 것이 전반적 양분관리에서 가장 효과적임

- 목표 설정 시, 토양 양분수지뿐 아니라, 주변 수계의 질산염 농도 및 대기중 암모니아 농

도 등의 전반적 양분순환과 농촌환경을 고려한 양분 동태모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양분수지와 동태모형 구동 결과에 따라 관리등급(예시: 우수등급, 관심등급, 특별

관리등급 등)을 배정한 뒤, 각 지역은 등급의 개선을 위해 해당하는 등급에 맞는 관리계

획을 수립해야 함

- 개별 농가의 양분수지 관리에 있어서는, 토양수지의 정기적 재산정을 통해, 그 결과가 관

리목표 설정에 영향을 끼치는 피드백 시스템을 구성해야 함

○ 관리목표 달성을 위한 농가·지역별 세부 영농활동 및 정책 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

- 개별 경종농가는 토양수지를 줄이는 데 집중하되, 지역은 농가의 활동을 지원‧지도하는

한편, 토양수지에서 산정하지 않는 토지수지 산정 사항(가축분뇨 처리 시 휘발량, 지역

외부로부터의 가축분뇨 수출입 등)을 정책(경축순환 추진,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강화,

가축분뇨 처리 집단화 등) 시행을 통해 감축을 추진해야 함

○ 또한, 양분관리 정책 추진에 있어서 환경부와 농식품부 양 부처의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

임. 환경부는 지역단위의 양분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지역별 양분관리계획 수립, 양분관리로

인한 대기·수계 오염 영향 등을 분석해야 할 것임. 농식품부는 농가 단위의 관리를 위한 목

표 설정을 지원하고, 양분 절감을 위한 영농활동 제시 등의 역할이 필요. 축산농가를 대상

으로도 가축분뇨의 올바른 처리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

를 지원해야 할 것임. 지역 내 경종-축산농가의 연계를 돕고, 농축산업계의 실질적인 참여

를 유도해야 할 것임

- 양분관리를 위한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도, 양 부처간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데이터는 공유

하고, 상호 연계 및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뢰 가능한 데이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

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화학비료 사용량, 유기질비료 사용량 등의 정보를 공유하되, 환

경부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를 통해 가축분뇨 발

생량과 사용량 간 교차검증을 진행하여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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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양분관리제도의 방향성 제안

(2) 양분관리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축

○ 양분관리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양분관리 사업의 이행을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는 농가의 양분 투입·산출 현황 등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농가의 양분절감 노력에 대

해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 개별 농가단위에서 토양수지를 산정을 바탕으로 농가별 양분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농가별 양분 투입량, 산출량, 잉여량 파악이 필요함. 국내 양분관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향후 토양양분수지 산정 및 양분관리제도에 필수적인 양분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항목별 상세한 사항은 표 14와 같음

- 양분 투입량의 경우, 직불금 지급을 위해 시행되는 영농활동일지 작성과의 연동을 통해

양분 종류에 따른 실제 경작지 투입량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양분 산출량의 경우, 작물과 부산물 산출량은 AgriX나 영농활동일지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을 것이며, 토양 양분 변화량은 농업환경변동조사 또는 개별 농가 대상 정기적 토

양검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봄

- 양분 잉여량의 경우, 양분수지 산정식을 통해 산출할 수 있으나, 주변 환경에의 부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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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로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행 Tier 1, 2 수준1)의 아산화질소 및 암모니아 배출

산정방법론(식 2) 등을 기반으로 대기‧수계 배출계수를 파악하거나 향후 연구과제를 통

해 양분 동태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식에서는 아산화질소의 직접배출 이외에도 수계로의 질소 유출량 및 경작지에서

휘발한 암모니아와 질소산화물의 전환에 의한 간접배출을 포함하고 있어 질소의 형태

에 따른 환경 영향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양분 투입량 산정 방법 활동자료 출처

화학비료 화학비료 투입량×양분계수
영농일지 또는

현장 실사
퇴‧액비 퇴‧액비 투입량×양분계수

기타 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투입량×양분계수

생물학적 질소고정
질소고정작물 재배면적

×고정계수 AgriX 또는

현장 실사대기 질소 침적 농경지 면적×질소침적계수

파종·식재용 재료 파종작물 재배면적×양분계수

양분 산출량 산정 방법 활동자료 출처

작물 생산 작물 생산량×양분계수 AgriX 또는

현장 실사작물 부산물 생산 작물 생산량×부산물 비율×양분계수

토양 잔존
토양검정 또는 산정된

수지값에서 대기 휘발‧

수계 유출량 차감

토양검정 또는

농업환경변동조사

양분 잉여량 산정 방법 활동자료 출처

대기중 휘발 비료 및 유기물 적용량×휘발계수 영농일지 또는

현장 실사수계 유출 비료 및 유기물 적용량×유출계수

표 14. 토양수지 산정 시 양분관리 데이터베이스 활용 가능 자료 일람

1)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등급의 분류로서, Tier가 높을수록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 증가. Tier 1은 IPCC 기본배
출계수를 활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기본 방법이며, Tier 2는 국가 고유 배출계수 및 발열량 등 일정부분 시
험, 분석을 통해 개발한 매개변수값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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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1: 농경지토양 부문 아산화질소(N2O) 직접배출량 산정식

N2ODirect = (N2O–NNinputs + N2O–NOS + N2O–NPRP) × 44/28

N2O – NNinputs = Σi(FSNi × EF1i) + (FON + FSOM + FCR) × EF1 + (FSN + FON + FCR + FSOM)FR × EF1FR
N2O – NPRP = [(FPRP,CPP × EF3PRP,CPP) + (FPRP,SO × EF3PRP,SO)]

N2ODirect: 농경지토양 N2O 직접배출량 (kg N2O/년)

N2O–NNinputs: 연간 관리되는 농경지토양의 질소 투입에 따른 직접 배출량 (kg N2O-N/년)

N2O–NOS: 연간 관리되는 유기토양의 N2O–N 직접 배출량 (kg N2O-N/년)

N2O–NPRP: 연간 방목지에 가축분뇨로 투입되는 N2O–N 직접 배출량 (kg N2O-N/년)

44/28: 질소 배출량(kg N2O-N/년)의 N2O 환산계수

FSN: 연간 화학비료로 투입되는 질소량 (NH3, NOx 대기 휘산량 제외) (kg N/년)

FON: 연간 유기질소로 투입되는 질소량 (kg N/년)

FCR: 연간 작물 잔사로서 농경지에 재투입되는 질소량 (kg N/년)

FSOM: 연간 농경지토양 토지이용 및 관리 변화에 따른 토양탄소 손실로 인해 광물화된 질소량 (kg N/년)

FPRP: 연간 방목 가축의 분뇨로 목초지, 방목지, 들판에 투입되는 질소량 (kg N/년)

(* CPP: 소‧가금류‧돼지, SO: 양 및 기타 가축)

EF1i: 작물별 N2O 직접배출계수 (kg N2O-N/kg N 투입량)

EF1FR: 논벼 재배지 질소 투입에 따른 N2O 직접배출계수 (kg N2O-N/kg N 투입량)

EF3PRP: 방목 가축의 분뇨로 목초지, 방목지, 들판의 질소 투입에 따른 N2O 직접배출계수

식 2-2: 대기휘산 N2O 간접배출량 산정식

N2O(ATD) = [(FSN × FracGASF) + ((FON + FPRP) × FracGASM)] × EF4 × 44/28

N2O(ATD): 대기휘산에 의한 N2O 발생량 (kg N2O/년)

FracGASF: 화학비료 내의 질소 중 농경지 시용시 대기로 휘산되는 NH3, NOx 비율 (kg N 휘산량/kg N 시용량)

FracGASM: 농경지토양에 투입되는 유기질 비료 질소량과 방목 가축의 분뇨 질소량 중 농경지 시용 시 대기로

휘산되는 NH3, NOx의 비율 (kg N 휘산량/kg N 시용·방치량)

EF4: 토양 및 수계면에서 대기휘산에 의한 N2O 배출계수 (kg N2O-N/(kg NH3-N + NOx-N 휘산량))

식 2-3: 수계유출 N2O 간접배출량 산정식

N2O(L) = [(FSN + FON + FPRP + FCR + FSOM) × FracLEACH-(H))] × EF5 × 44/28

N2O(L): 수계유출에 의한 N2O 발생량 (kg N2O/년)

FracLEACH-(H): 관개수 지하침투나 지표수 유출이 발생하는 지역의 질소 투입 총량 중 수계로 유출되는 질소량

(kg N/kg N 투입량)

FracGASM: 농경지토양에 투입되는 유기질 비료 질소량과 방목 가축의 분뇨 질소량 중 농경지 시용 시 대기로

EF5: 수계유출에 의한 N2O 배출계수 (kg N2O-N/(kg N 수계유출량)

식 2-4: 비료사용에 의한 암모니아 배출량 산정식

ENH3 = Σ (A × N/100 × EF)

ENH3: 암모니아 배출량 (kg/년), A: 비료 종류별 사용량 (t/년), N: 제품별 질소함량(%),

100: 질소함량 단위 환산계수 EF: 배출계수 (암모니아 kg/t N)

식 2.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인벤토리에 활용하는 농경지 부문 N2O 및 NH3 산정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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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농가의 토양수지는 농가에서의 실제 양분 투입량을 파악하기 어려워 현재 산정이 어

려움. 따라서, 이를 위해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한 양분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해당 시스템에는 영농일지 작성 등 개별 농가의 양분 투입·산출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함

- 일본에서 농업 토양에의 비료 효과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영농활동 변화에

따른 양분수지 변화 시뮬레이션을 농가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개별 농가의 환경에 적

합한 양분관리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농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 흙토람에서는 개별 농가·필지의 토양환경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지원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흙토람을 양분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확대하는 것을 제안함

○ 흙토람 기존 서비스에 추가사항 (제안)

- 농가의 토양 양분수지 조회

‣ 농경지 면적, 재배 작물, 영농활동 정보 등을 입력하면 해당 농경지의 양분수지를 산정

‣ 직불제 영농일지 작성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다면 전국 양분

관리의 기반이 되리라 기대함

- 영농활동 변화에 따른 양분수지 예상 변화량 조회 (시뮬레이터)

‣ 다양한 영농활동 범위에서 농가의 상황에 맞춘 시나리오 제공

‣ 만일 직불제가 영농활동별 지급으로 개편된다면, 적용 활동에 따른 직불금 예상액도

조회하게끔 하여 농민들이 손익계산을 할 수 있게끔 보조하리라 기대함

- ICT 기반 전문가와의 소통 서비스

‣ 농가에서 양분관리계획 작성 등의 양분관리 활동을 시행할 때, 전문가의 조언을 실시

간으로 받아 적용하도록 보조

○ 흙토람 UI 개선 방향

- 현재 토양환경지도와 별도로 나누어져 지원되는 비료사용처방 서비스를 통합하여 한 시

스템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대부분의 농민들이 웹서비스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노년층 대상 서비스(직관적 메뉴, 글씨체 확

장 등)를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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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분관리지침 및 수행 활동

(가) 양분관리지침(가칭)

① 양분관리기준 및 목표 설정

○ 경종농가에서는 토양수지 산정을 통해 개별 등급을 매기고(예시: 우수등급, 관심등급, 특별

관리등급 등) 등급별 관리 기준 및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농가의 관리범위 밖에서 일어

나는 양분의 흐름은 지역‧중앙정부의 소관으로 두어 관리하게 해야 함

- 개별 등급을 매길 때,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부터 시행하거나, 주변 수계의 질산염 농도

및 대기 중 암모니아 농도 등을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양분관리가 필요한 지역 내 농가

부터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개별 농가의 목표 설정을 위한 토양검정 시, 그 항목을 경작 형태별 토양비옥도 적정 기준

(표 15)을 참조할 수 있으나, 현재 이에는 질소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를 현재

일본에서 시행 중인 지력증진 기본지침의 토양 기본 개선목표와 비교하면 가용질산염 등

더욱 많은 평가항목과 토성별 구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음

- 향후 양분관리를 위한 토양 개선목표를 설정할 때 현행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개선목표

를 설정하되, 추후 연구를 통하여 추가적인 지표와 토성별 기준을 개발하여야 함

- 논토양

pH 유기물 가용인산 치환성 K 치환성 Ca 치환성 Mg 가용규산

5.5~6.5 20~30 80~120 0.20~0.30 5.0~6.0 1.5~2.0 157 이상

- 시설재배지 토양

pH 유기물 가용인산 치환성 K 치환성 Ca 치환성 Mg EC

6.0~7.0 25~35 300~550 0.50~0.80 5.0~6.0 1.5~2.0 2.0 이하

- 밭토양

pH 유기물 가용인산 치환성 K 치환성 Ca 치환성 Mg

6.0~7.0 20~30 300~550 0.50~0.80 5.0~6.0 1.5~2.0

- 과수원토양

pH 유기물 가용인산 치환성 K 치환성 Ca 치환성 Mg

6.0~7.0 20~30 330~550 0.50~0.80 5.0~6.0 1.5~2.0

표 15. 현행 경작 형태별 토양비옥도 적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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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역에서는 주변 수계의 질산염 농도 및 대기 중 암모니아 농도와 같은 주위 환경매

체에 과잉 양분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른 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주위 환경매체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현행 지하수 수질기준(표 16)이나 악취방지법 시행

규정의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표 17) 등 현재 환경관리를 위해 설정된 기준을 참조할

수 있음

- 한편, 현재 비점오염과 관련된 수질오염모델은 강우유출모델과 매체별 수질 모형이 연계

된 형태임. 구체적으로는 대표적 강우유출모델인 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을 통해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유역 내 수질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하천수질변화 예

측모델인 WASP, QUALKO 등과 연계하여 유역의 양분 부하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수리적으로 파악하는 구조임. 국내에도 이와 같은 모형 구동 사례는 있으며, 향후 양분관

리정책 시행을 위한 기준 설정에 있어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항목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pH 5.8~8.5 6.0~8.5 5.0~9.0

총대장균군
5,000

균수/100ml 이하
- -

질산성질소 20ppm 이하 20ppm 이하 40ppm 이하
염소이온* 250ppm 이하 250ppm 이하 500ppm 이하

표 16. 현행 지하수 수질기준 (일반오염물질 대상)

* 염소이온 기준은 어업용수 목적‧사용목적상 인체에 무해‧해수로 인한 일시적 오염의 경우 미적용

배출허용기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범위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2 ppm 이하 1 ppm 이하 1~2 ppm

표 17. 현행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하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악취관리지역, 학교 주변 등 (법 시행령 1조2항 참조)

② 농가별 양분관리 영농활동 세부 원칙

○ 양분관리지침(가칭)을 작성할 때 양분관리를 위한 활동이 농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지 않도록 양분의 종류, 투입량, 투입 시기·위치를 고려해야 함

- 이는 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양분관리 영농활동 기준에서 4R(양분원, 투입량, 시기, 위

치)이라는 고려사항을 두는 데에서 참고하였음

○ 작물의 양분 요구량을 충족시키는 선에서의 양분 투입은 허용하되,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이

를 화학비료 대신 퇴비 또는 여타 유기질비료를 권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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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으로부터의 양분물질 유출 최소화, 생물다양성 및 토양 구조 등 토양 생태계의 건강성

을 고려해야 함

○ 또한, 선정한 영농활동이 기존 영농활동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져 농

민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함

○ 이를 통해 선정된 영농활동을 양분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친환경 직불제 또는 농업환경 보

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것도 적절할 것이라 봄

- 친환경직불제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통합, (가칭)농업환경보전직불을 도입하여, 양분

관리와 토양탄소저장의 관점에서 수행 가능한 영농활동을 단계별로 계층화하고, 이를 바

탕으로 단가를 산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이 때, 기본형공익직불의 준수의무와 같이, 양분관리계획 수립, 양분 투입량 입력, 농가별

토양수지 산정 및 개선도 평가 등 필요한 준수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검토 가능함

(나) 양분관리 정책 및 영농활동 제안

○ 앞서 언급하였던 양분관리지침(가칭) 하 세부 영농활동 선정 원칙에 따라 경종농가와 축산

농가에서 수행 가능한 양분관리 세부 영농활동 및 지역별 정책안을 고안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함

① 경종부문

○ 정책

-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정기적 토양검정 실시, 양분관리계획 작성 의무화

‣ 해당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벌금 등 직접적 제재 대신 화학비료 구

매시 추가 비용을 부과하여 퇴·액비로의 양분원 전환을 자연스레 유도

- 정확한 양분물질의 투입량을 산정하기 위해 화학비료, 퇴·액비 대상 성분분석·표시 의무화

- 작물‧토양‧기후별 시비기준을 개발·보급하여 농가별 환경에 적합한 양분 투입량 안내

- 직불제 개편을 통한 친환경 영농활동에 따른 직불금 지급 및 양분관리 영농활동의 편입

‣ 이외에도 직불금 수령의 전제조건인 영농일지 작성을 향후 구축할 토양 양분관리 시

스템에 연동한다면 농가별 양분수지 산정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

- 원활한 양분 수급 및 지역 바깥으로부터의 퇴‧액비 등의 유입으로 인한 토지수지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지역 내 경축순환 활성화 지원

-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대다수 농민들이 퇴·액비 살포에 어려움을 겪는바, 이를 해

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퇴·액비 살포장비 지원 및 펠렛형 퇴비 개발 지원

- 공인 양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한 농가별 양분관리 추진에 조언·보조

‣ 현장방문을 통한 조언 제공 이외에도 ICT를 활용한 원격 서비스도 제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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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분관리계획 작성, 퇴비시용기준 안내 등 다양한 부문 관여

○ 영농활동

- 바이오차의 농경지 적용을 통한 토양 양분 보유능력 강화 및 토양 탄소 저장량 향상

‣ 바이오차의 적용은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방법론 중 하나로 2021년 등록되

었으며, 이를 통해 농민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아 부수입을 얻을 수 있음

- 경작지 주변부 흡비작물 식재 및 양분투입 자제를 통한 주변 환경으로의 양분 유출 차단

- 기타 토양 침식 방지 방안

‣ 등고선 재배, 멀칭 재배, 자갈층 구축 등

- 경작지 내 콩과식물의 재배 또는 윤작 확대를 통한 경작지 내 생물학적 질소고정량 증진

- 녹비작물 재배 및 적용을 통한 경작지 내 양분 잉여량 흡수 및 활용을 통한 양분수지 감소

② 축산부문

○ 정책

- 퇴·액비화 시설 보강 및 암모니아 제거설비 설치 지원을 통한 주변 수계·대기 환경으로

의 양분물질 유출 제지

- 원활한 양분 수급 및 지역 외 양분 유입으로 인한 토지수지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지역

내 경축순환 활성화 지원

(다) 성공적인 양분관리제도 추진을 위한 향후 연구과제 제안

○ 현재까지 본 연구진이 제시한 양분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추후 몇 가지 연구를 진행해

야 할 것이라 사료됨

○ 양분관리 영농활동에 의한 농경지의 양분수지 변화 모델링‧시뮬레이션

- 이를 통해 농가에서 양분관리를 위한 영농활동을 선택할 때, 각 시나리오에 따라 양분수

지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리라 기대함

- 일본의 경우, 일본 토양 인벤토리의 요소비료 질소용출량 계산 앱과 유기물 비료효과 가

시화 앱을 활용하여 양분(질소) 투입량 및 종류에 따른 양분수지 변화를 산정할 수 있도

록 하였을 뿐 아니라, 토양 질소 증감과 지하수 용출량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토양 질

소 가시화 도구를 개발하고 있음. 한편, 미국에서는 NLEAP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영농활

동 변화에 따른 주변 수계에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농경지에 살포된 양분물질의 대기‧수계로의 유출량 산정방법론 설계

-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에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인벤토리에서 활용하는 암모니아 등 질

소 기원 기체의 휘발‧수계 유출 산정방법론을 활용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기타 기체상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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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 양분물질 내 인의 유출 등의 산정방법론은 아직 정립되어있지 않음.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 정확한 양분수지 및 양분물질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야 함

- 또한, 이를 통해 양분물질의 살포 이후 주변 환경매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향후 양

분 투입에 있어 명확한 정량적 기준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함

○ 화학비료 투입량 감축과 농작물 생산성의 상관관계 검토

- 이를 통해 경작 시 양분물질의 투입을 줄여도 평소와 같은 생산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확

인한다면 농민들을 적극적인 양분관리로 유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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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양분관리제도 관련 법제화 방안

(1) 농업토양 양분관리제도 규율 가능한 법령의 검토

○ 현행 법률하에서 토양 양분관리제도를 반영하고 있는 법률이 존재하는지 또는 기존 법률의

체계하에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반영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지 법의 목적, 제정

이유, 정의규정, 주요 내용으로 관련 법률들을 검토해 봄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농어업법)

① 법의 목적

○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

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함

② 주요내용

㉮ 제정 이유

○ 처음 환경농업육성법(1997년)을 제정한 이유로는 우리나라 농업을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육성하여 국민들의 안전농산물 욕구에 부응하고,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농업의 국제화

및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농업정책의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함2)

㉯ 법률 주요 내용

○ 용어의 정의

- 친환경농어업, 친환경농수산물, 유기(Organic),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

공식품 등 친환경 위주로 정의를 함

○ 제2장은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것으로서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및 제9조

에는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규정이 있음. 법률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농약, 비료, 가축분뇨, 폐농어업자재 및 폐수 등 농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

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폐농어업자재의 투기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 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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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 제3장은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것으로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유

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유기식품등,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임

○ 제4장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내용임

③ 친환경농어업법에 농업토양 양분관리제도 규정시 법률의 검토

○ 법의 목적에서 보면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

인을 육성한다는 점에서는 양분관리제도를 법제화하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임. 그러나 법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법의 목적과 다르게 정의 규정부터 친환경에 방점이 있음. 그러나

제2장의 제9조에서는 양분관리제도와 조금 관련이 있는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등

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구체화하는 것들은 없음. 또

한 법률의 내용들이 유기농 무농약에 대한 인증과 관리에 관한 내용임. 따라서 법률 목적에

의하면 양분관리제도에 대한 규정을 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양분관리제도는 친

환경농어업 육성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 법률명의 변경이 필요함.

○ 또한 현행 법률하에서는 기존의 장에서는 양분관리제도를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장

을 신설해서 양분관리제도에 관한 모든 규정들을 새로 규정해야 함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가축분뇨법)

① 법의 목적

○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

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② 주요내용

㉮ 제정 이유

○ 처음 가축분뇨법(2007년)을 제정한 이유로는 그동안 가축분뇨는 수질오염의 방지에 주안점

을 두고 정화하여 하천 등으로 방류하는 정화위주의 법제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친

환경 개념을 강화하여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液肥) 등으로 자원화 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

침하는 한편, 환경과 조화시키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과 환경보

전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제정한 것임3)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 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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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주요 내용

○ 용어의 정리

- 가축분뇨, 배출시설, 자원화시설, 가축분뇨 고체연료, 퇴비, 액비, 정화시설, 처리시설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자원에 관한 것이 정의되어 있음

○ 제2장은 가축분뇨의 관리로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등이 있음

○ 제3장은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관리 및 퇴비ㆍ액비의 살포 등에 관한 것으로서 가축분뇨의

배출시설의 설치,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퇴비액비화기준 등, 가축분뇨 고체연료

의 사용신고 등,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임

○ 제4장은 가축분뇨의 이용촉진에 관한 것으로서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퇴비ㆍ

액비의 품질관리, 퇴비ㆍ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퇴비ㆍ액비의 유통 활성

화, 가축분뇨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정임

○ 제5장은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에 관한 것으로서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임

③ 농업토양 양분관리제도 규정시 법률의 검토

○ 가축분뇨법의 제정이유는 가축분뇨가 비점오염원으로 수질오염에 중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

에 수질오염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것임. 법률의 내용도 비료성질로서 이용,

자원화에 관한 것, 가축분뇨의 관리 및 자원에 관한 것임. 보고서4)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양분관리제가 가축분뇨와 관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이를 반영한

조항은 없음. 다만 제3장이나 제4장에서 퇴비의 살포나 퇴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

도 등과 연관하여 다루어질 수 있음

○ 하지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양분관리제도를 도입할 경우 법률명을

개정하여 양분에 관한 것도 제목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4) 국립환경과학원, 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Ⅰ), 2020, 3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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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료관리법

① 법의 목적

○ 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需給)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

지ㆍ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② 주요내용

㉮ 제정 이유

○ 처음 비료관리법(1977년)을 제정한 이유로는 비료의 품질향상과 수급의 원활 및 가격의 안

정을 기하려는 것이었음.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비료(퇴비·쌀겨등의 특수비료를 제외함)의 종

류별로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과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공정규격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공정규격이 정해진 비료, 즉 보통비료와 특수

비료 이외의 비료는 공정규격의 설정 또는 특수비료로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면 판매할 수

없도록 하였음.5)

㉯ 법률 주요 내용

○ 용어의 정의

- 비료, 보통비료, 부산물비료, 공정규격, 보증성분 등에 관한 것으로 비료 정의 및 비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것임

○ 법률의 주된 내용은 공정규격의 설정 등, 농업환경 보호 및 비료 개발, 위해성 비료 등의 수

입제한, 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비료생산업의 등록, 원료의 장부 기재 및 보존, 판매중지ㆍ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비료의 관리의무 등에 관한 규정임

㉰ 농업토양 양분관리제도 규정시 법률의 검토

○ 양분총량제는 과잉양분이 배출됨으로써 농업생태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에 사전

에 지역별 농업환경 여건을 고려한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농축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화학비료와 가축분뇨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전예방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음.6) 하지만

현행 법률은 비료의 품질관리, 비료의 관리의무 및 수급의 원활화에 있음. 양분관리제도를

규정 시 비료관리법이란 제목하에 규정할 수 있으나 양분관리제의 또 하나의 축인 환경관

리에 대한 부분 및 양분관리제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모두 새로 반영하여야 함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 제정이유.
6) https://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065844899455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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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토양환경보전법

① 법의 목적

○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

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② 주요내용

㉮ 제정 이유

○ 토양환경보전법(1996년)은 토양오염물질의 사용량증가와 폐기물매입지등 토양오염유발시설

에 의한 토양오염의 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금속광산지역등의 토양오염이 심화되고 있

으나 개별 법률에서 단편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우므로, 토

양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된 토양의 개선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마련함으로써 토

양보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7)

㉯ 법률 주요 내용

○ 용어의 정의

- 토양오염, 토양오염물질,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정화, 토

양정밀조사, 토양정화업에 관한 것임

○ 제1장은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토양오염도 측정 등, 토양환

경평가,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오염토양의 정화책임에 관한 것임

○ 제2장은 토양오염의 규제로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오염토양의 정화, 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위해성평가에 관한 것임

○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것으로 토양오염대책기준, 토양보전대책지

역의 지정, 오염토양 개선사업, 토지이용 등의 제한에 관한 것임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 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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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업토양 양분관리제도 규정 시 법률의 검토

○ 양분관리제가 과도한 양분의 투여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음. 하지만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물질을 법에서 열거하고 그 토양오염물질로 인한 오염 방

지 및 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현행 법률에 양분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행 체계상

전혀 맞지 않음

(2) 외국의 양분관리 법령 사례 검토

(가) EU

① 근거 법령

○ 질산염 지침(The Nitrate Directive, 91/676/EC)

② 주요 내용

○ 지침의 목적은 농업 공급원의 질산염으로 인해 유발되거나 유발된 수질 오염을 줄이고 이

러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

○ 양분 발생 억제와 감량, 재사용, 물질 및 에너지 회수, 최종 처리’의 순으로 우선 순위를 두

고 양분 관리가 이뤄져야 함8)

○ 유럽연합은 무기 질소비료 또는 퇴비의 과잉 적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제정된

질산염 지침(The Nitrate Directive, 91/676/EC)을 통해 회원국들에 질산염 취약 지역

(Nitrate Vulnerable Zones, NVZ) 설정부터 모니터링 및 보고까지의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 농촌 개발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가 주관하여 실

시하고 있는 양분관리계획(Nutrient Management Plan)은 양분 수지 과잉으로 인한 환경에

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자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비료의 적정 적용을 도입하려 하

며, 회원국별로 기존 규제‧지침의 개정 또는 신규 법령 제정을 통해 적용하는 한편으로 공

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의 최근 개정안(2023년부터 적용)에서는 양분의 지

속 가능한 관리를 하고자 함

(나) 영국

8) http://www.koreapork.or.kr/board/view1?Ncode=pignews&number=4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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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산염 취약 지역(NVZ)은 농업용 질산염 오염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여기

에는 영국 땅의 약 55%가 포함되어 있음. 환경식품농무부(DEFRA)는 질산염 농도의 변화

를 설명하기 위해 4년마다 NVZ를 검토함

○ 토지가 NVZ에 있는 경우에는 질소 비료를 사용(Using nitrogen fertilisers in nitrate

vulnerable zones; 2018.8)과 유기분뇨 저장(Storing organic manures in nitrate vulnerable

zones; 2019.10)에 관한 규칙을 정해 놓고 있음

○ 2017년 기준 영국의 질소 수지는 86kg/ha, 인 수지는 6kg/ha이며, 환경식품농무부(DEFRA)

에서는 질산염 취약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작물별 가을 또는 이른

겨울밀, 봄밀, 겨울 보리, 봄보리, 겨울 유지종자 평지, 사탕무, 감자들, 마초 옥수수, 필드

콩, 완두콩, 잔디 등등 (14그룹) 최대 질소 투입량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분관리계획작성

(nutrient management plan) 및 기록 유지를 의무화하였음

○ 양분관리계획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작물 수확량 및 품질 향상, 사용하는 인공 및 유기

비료의 양을 최소화, 암모니아 배출 감소 및 대기 질 및 인간 건강 개선, 공기 또는 물을 통

해 운반되는 과잉 영양소로 인한 민감한 서식지의 피해 감소,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

후 변화의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음.9) NVZ에 토지가 있고

NVZ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환경청(Environment Agency)에 의해 기소되고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음10)

(다) 미국

① 근거 법령

○ 양분관리보전방법표준(Nutrient Management Conservation Practice Standard, Code 590)

및 종합양분관리계획(Comprehensive Nutrient Management Plan, CNMP)

② 주요 내용

○ 양분관리보전방법표준은 작물의 양분수지, 공급, 보전 등과 지표수와 지하수 자원의 비점오

염원의 최소화, 작물양분 공급원으로 가축분뇨와 유기물을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내용을 담고 있음11)

○ 2017년 기준 미국의 질소 수지는 27kg/ha, 인 수지는 3kg/ha로 나타나고 있으며, 1999년 이

9) https://www.gov.uk/guidance/create-and-use-a-nutrient-management-plan.
10)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nitrate-vulnerable-zones.
11) 국립환경과학원, 앞의 보고서, 3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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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로 환경보호청(EPA)과 농무부 자연자원보호청(NRCS)의 주관으로 가축 사육시설 통합국

가전략 아래의 종합양분관리계획 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주로 가축 사육시설에

서의 양분관리 측면에 집중되어 있음

- CNMP에는 가축 운영에 대한 현재 활동의 기록, 기존 환경 위험 평가 및 환경에 대한 부

정적인 영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안이 포함됨. 목표는 농장에서 농장 생산과 환경

목표(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건강한 토양)가 모두 달성되도록 하는 것임12)

(3) 소결

○ 비점오염원을 줄이는 역할과 농경지의 환경용량 범위 내로 양분을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양분관리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분관리제도를 법제화할 경우 반영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법률은 3가지로 볼 수 있음. 친환경농어업법은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양분관리에 무합하지만, 친환경농업을 중심으로 법이 전개되고 있음.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분뇨 처리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의

법령으로, 축산 유래 양분의 관리에 치중되어 있음. 그리고 비료관리법은 비료의 제조 및

유통에 관련한 규제로 토양 양분 투입량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기존 법률에 양분관리제도를 규정하기에는 체계가 맞지 않음. 또한 법률명도 기존의

법률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양분관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면이 존재함. 또한 양분

관리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와 협업이 필요한 사례임. 양 부처의 협업을 통해 농사짓

는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기존 법률의 체계에서는 양분관리제를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반영한다고 하

더라도 법률명의 개정이 필요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의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

운 법률을 제정하여 규율하는 편이 양분관리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

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12) https://www.nrcs.usda.gov/Internet/FSE_DOCUMENTS/stelprdb11663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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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농업토양 양분관리 중점 관리지역 선정 및 이행을 위한 제도적 정비13),

(가칭)농업토양관리법 제정안

(1) 법률명

○ 양분관리제도를 포함하여 농업 토양의 관리를 위한 규정을 법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농업

토양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을 제정하는 것을 제안함

○ 제정안 : 농업토양 관리에 관한 법률(농업토양관리법)

(2) 법률의 목적

○ 농업 토양과 양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농업토양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법률의 목적

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

○ 제정안 : 이 법은 농업토양과 양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농경지 등 농업토양 환경을 보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정의(안)

○ 양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기 위한 중요개념은 우선 농경지등, 양분, 양분투입량, 양분

산출량, 양분수지, 양분삭감, 양분초과율이 검토되고 있음

- 양분관리의 기초가 되는 가축, 가축분뇨 등, 농경지 등, 양분에 대한 정의 등 핵심적인 정

의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가) 가축

○ 가축에 대한 정의는 축산법과 가축분뇨법에 정의규정이 있음

- 축산법에서는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

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

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음

- 가축분뇨법에서는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

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음

○ 보다 포괄적인 축산법의 가축의 정의규정을 따르는 것이 소관부처의 정의규정에 부합하는

13) 이하의 내용에는 환경부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정비방안 연구 (2021) 및 국립환경과학원의 지역단
위 양분관리 시범사업 (2020~2021) 등을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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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아 축산법의 가축에 대한 정의규정을 따르기로 함

(나) 가축분뇨

○ 가축분뇨법에서는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

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음

○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양분관리제에서는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액비와 퇴비도 포함하므

로 액비와 퇴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가축분뇨 등”을 정의하였음. 퇴비와 액비에 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함. 현행 가축분뇨법 제2조 제5호와 제6호에서는 퇴비와 액비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 가축분뇨법 제2조 제5호에서는 “퇴비"(堆肥)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

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음

- 한편 가축분뇨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액비"(液肥)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

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였음

- 따라서 “가축분뇨 등”이라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 및 액비와 퇴비를 말한다고 정의하기로 하였음

(다) 농경지 등

○ 양분관리제가 적용될 토지는 논, 밭이 주가 되겠지만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가축분뇨 등 및

비료도 상당하기 때문에 과수원을 포함시켰으며 다른 것들도 추가적으로 포섭할 것이 있으

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여 규정하면 됨

- 따라서 “농경지등”이란 논, 밭, 과수원(이하 농경지 등이라 한다)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기로 하였음

(라) 양분

○ 양분은 농작물을 비롯하여 식물 성장에 필요한 질소, 인산 등의 성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

로 화학비료 및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액비 등을 통해 공급됨. 토양에 투입된 양분은 작물

에 흡수되지만, 과잉양분은 빗물과 함께 유실되거나 대기로 배출되기 때문에 작물생산을 위

해서는 작물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수준의 양분을 공급해 줄 필요가 있음

- 특히, 동물이나 식물 등에 과다하게 영양분이 공급되었을 때 부작용이 있듯이 농경지 등

양분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경우 식물 생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과도한

투입으로 인한 과잉양분은 하천이나 호수로 유출되어 부영양화를 일으키고 지하수, 토양,

대기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함14)

- 따라서 “양분(養分)”이란 작물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 중 농경지등에 필요한 질소 및 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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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기로 하였음

(마) 양분수지

○ 양분수지는 양분 중 질소와 인의 투입량과 산출량의 차이를 계량화한 수치를 나타내는 것

으로, 정책 관련성과 분석 건전성이 높은 농업환경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음15)

- 법제연구원의 개정안에서는 “양분수지(養分收支)”란 일정 범위의 농경지 등에 투입양분량

에서 양분산출량을 뺀 나머지를 면적 당 무게로 나타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양분수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단위에서 발생한 질

소와 인의 투입량과 산출량의 차이를 계량화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였음. 양분관리를

모든 지역에서 할 수 없고 일정한 범위의 농경지 등에서 하게 될 텐데 일정 범위라는 막

연한 범위보다는 좀 더 규제를 받는 지역을 구체화시키는 것에 찬성을 하여 국립환경과

학원의 (안)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단위에서 발생한 질소와 인의 투입량과 산출

량의 차이를 계량화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함

(바) 정리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

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2. “가축분뇨 등”이라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 및 액비와 퇴비를 말한다.

3. “농경지등”이란 논, 밭, 과수원(이하 농경지 등이라 한다)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양분(養分)”이란 작물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 중 농경지등에 필요한 질소 및 인산을 말한

다.

5. “양분수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단위에서 발생한 질소와 인의 투입량과 산출량의

차이를 계량화한 것을 말한다.

14) 국립환경과학원, 앞의 보고서, 410면.
15) 국립환경과학원, 앞의 보고서, 410-411면.



- 90 -

(4) 법률 개별조문 제정 방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양분관리제에 대한 책무를 도입하고, 외국의 사례에서처럼

양분관리제는 농경지 등을 소유한 자 또는 경작하는 자가 양분관리를 준수해야 함.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경지 등을 소유한 자 및 경작자에게 양분관리 의무를 부과해야 함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양분관리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양분

관리 및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양분관리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농경지 등을 소유한 자 및 경작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정책 범위 안에서

양분관리의 자발적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토양건강성 관리와 연계시켜야 한다

제4조(경작자 등의 책무) 농경지 등의 소유자 또는 경작자는 양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여 농

경지 등을 보호하고 토양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5) 양분관리제 규정 체계

○ 본 보고서에서는 토양관리를 위한 법률 중 ‘양분관리’에 초점을 두어 양분관리제 도입을 위

한 규정 체계를 법률에 담는 방안을 작성하였음. 2장에서 양분관리제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양분관리 외의 토양관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별도의 장에서 규정할 수 있

을 것임

○ 제2장 양분관리16)

㉮ 양분수지의 산정 등

○ 제5조(양분수지의 산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단위에서의

양분수지를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분수지의 기준 및 산정방식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양분관리지역의 지정 등

○ 가축분뇨 및 농경지 비료 사용이 토양 건강성 측면에서 과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토양

등 환경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양분관리지역으로 지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양분관리지역의 지정을 통해 환경에 위해가 발생

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6조(양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분뇨 및 비료사용 등으로

16) 이하에서는 법제연구원 개정(안) 국립환경과학원 개정(안)을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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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환경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양분관리지역

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 중 가축분뇨 및 비료사용

등을 포함한 양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게 양분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분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분관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양분관리지역의 지정기준,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분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목적, 해제연월일, 해제 사유,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

여야 한다.

㉰ 양분관리계획의 수립 등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는 법정계획이 있음. 해당 계획에는 양분

관리제도와 관련되어 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의 보전에 관한 사항,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

한 사항, 물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이 있을 수 있음. 또한 국가환경종합계획에 근거하

여 시도 환경계획의 수립, 시군구 환경계획의 수립 등이 있음. 그리고 개별법에서는 기본계

획과 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양분관리에 관해 법안에 양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분관리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된 양분관리지역을 관

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양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를 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할 필요가 있음17)

○ 제7조(양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양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양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양분관리계획의 이

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양분관리계획의 원

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양분관리계

획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7) 국립환경과학원, 앞의 보고서, 4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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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퇴비·액비의 최대시비량 기준

○ 필요 이상의 과도한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토지에 시비하게 되면 대기, 토양, 수질 등 환경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작지 등에 알맞은 가축분뇨 등을

살포할 필요가 있는데, 토양 건강성 및 탄소저장 최대화와 환경부하 최소화를 위한 시비 기

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제8조(퇴비·액비의 최대시비량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기, 수질 또는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

액비의 최대시비량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양분관리지역 내 퇴·액비 적정시비량 권고

○ 적절한 퇴·액비 시비는 식물 생육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토양의 탄소저장량을 증진시킬 수

있어서 기후변화 대응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 또한 적정 시비는 대기, 토양, 수질

등에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확률을 줄일 수 있으므로 퇴·액비의 적정시비량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다른 나라의 입법 사례처럼 시장·군수·구

청장이 토지 소유자,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퇴·

액비 적정시비량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제9조(양분관리지역 내 퇴액‧비최대시비량 권고) 양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

군수·구청장은 해당 양분관리지역 안의 토지 소유자, 경작자에 대하여 퇴비·액비 적정시

비량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양분수지초과 과징금 부과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양분수지를 초과하여 농경지 등에 양분을 투입한 자에 대하여 과징

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양분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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